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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금융·재정·조세

기획재정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환산취득가액 적용시 

가산세 신설

◼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

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

환산취득가액, 감정가액, 기준

시가 적용
 

<신 설>

◼ (좌 동)

◼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 

가산세 부과

• (적용대상)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 

5년 이내 양도

•(가산세율) 환산취득가액(건물분)의 5%

 ☞ 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소득세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재산세제과

(044-215-4314)

양도소득세 감면  

한도 정비

◼ 양도소득세 1년간 감면한도

•1억원

◼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

① 2억원

-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

(현금 보상 및 단기채권 보상)

-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

② 3억원

- 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

토지에 대한 감면

- 8년 자경농지·축사용지 감면

-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(만

기 3년 이상 장기채권 보상)

◼ (좌 동) 

◼ 5년간 감면한도 일원화

 

 

☞ 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조세특례
제한법
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재산세제과

(044-215-4313)

개발제한구역 내  

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 

감면 적용기한 연장

◼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

양도소득세 감면

• (적용대상) 매수청구·협의매수·

수용으로 양도한 토지 

• (감면율) 

-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 

취득: 40%

- 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

보유: 25%

•(적용기한) ’17.12.31.

◼ 적용기한 연장

• (좌 동)

• (좌 동)

•(적용기한) ’20.12.31

 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조세특례
제한법
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재산세제과

(044-215-4313)

➞ 2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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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금융·재정·조세

기획재정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주택시장 안정화대책 

관련 양도소득세 중과

◼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

대상 자산

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

(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은 

제외)

• 미등기양도자산

 < 추  가 >

◼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

• 1년 미만 보유: 50%

•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: 40%

• 2년 이상 보유: 6~42%

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

 

 

 

 

 

 <신  설>

 

◼ 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

소득세 중과

• 3주택 이상 보유자(주택과 조합

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보

유한 자 포함)가 투기지역 내 주

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(제

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% 

가산)

◼  중과대상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

적용 배제

•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* 

*  2주택자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 

조정대상지역 내 주택

◼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

•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% 단일세율 적용

◼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

양도소득세 중과

• 2주택자 또는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보유

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: 제55

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% 가산

•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

주권의 수가 총 3개 이상인 자가 주택 양

도시: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20% 

가산

◼ 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

소득세 중과 폐지

<삭  제> 

 

 

 

 

 
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소득세법
(분양권:’18.1.1
주택:’18.4.1 )

기획재정부
재산세제과

(044-215-4314)

•(좌 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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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금융·재정·조세

기획재정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준공공임대주택  

양도소득세 감면  

적용기한 연장

◼  준공공·기업형 임대주택* 양도

소득세 100% 감면 

*  의무임대기간 8년, 임대료  

인상 제한규제가 적용되는  

민간임대주택

- 준공공: 1호 이상 임대

- 기업형: 100호 이상 임대

• (감면대상) ’15.1.1.이후 신규  

취득하고 3개월 내 등록한 주택 

• (감면요건) 85㎡이하의 주택을 

10년 이상 임대

• (적용기한) ’17.12.31.까지  

취득분

◼ 적용기한 연장

 

• (적용기한) ’18.12.31.까지 취득분
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조세특례
제한법
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재산세제과

(044-215-4313)

상속·증여세  

신고세액공제 축소

◼ 상속·증여세 신고세액공제

• 신고기한 내에 상속·증여세 과세

표준을 신고한 경우 

- 산출세액의 7% 세액공제

◼ 공제율 인하

- (’18년) 7% → 5%

- (’19년 이후) 5% → 3%
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상속세 및 증여세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재산세제과

(044-215-43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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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금융·재정·조세

기획재정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일감몰아주기에 대한 

증여세 과세 강화

◼  수혜법인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

세 과세 적용 요건

• 수혜법인 매출액에서 특수관계

법인 거래비율이 아래 정상거래

비율을 초과하는 경우

-  대기업 30%, 중견 40%,  

중소 50% 

<추 가>

◼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

• 대기업: 세후 영업이익×(특수관

계법인 거래비율-15%)×(주식

보유비율-3%)

• 중견기업: 세후 영업이익×(특수

관계법인 거래비율-40%)×(주

식보유비율-10%)

◼ 과세 적용 요건 추가

•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%를 초과하

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,000억

원 초과인 경우

• 공시대상 기업집단간 교차·삼각거래 등 일

감을 몰아주는 경우

◼ 증여의제이익 과세 강화

• 대기업: 세후 영업이익×(특수관계법인 거

래비율-5%)×주식보유비율

• 중견기업: 세후 영업이익×(특수관계법인 

거래비율-20%)×(주식보유비율-5%)
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상속세 및 증여세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재산세제과

(044-215-4312)

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

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

확대

◼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

소비세 면제 

• (전기자동차) 면제한도: 대당 

200만원적용기한: ’17.12.31.

<추 가>

◼ 대상 추가

• (전기자동차) 면제한도: 대당 300만원적용

기한: ’20.12.31.
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조세특례제한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환경에너지

세제과
(044-215-433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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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금융·재정·조세

기획재정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납세의무자 명확화 및 

연대납세의무 강화

◼ 납세의무자

• 수입신고를 한 물품 : 물품을  

수입한 화주

◼ 연대납세의무자

• 공유물이거나 공동 사업에 속

하는 경우 : 공유자 또는 공동

사업자

•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: 

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

• 관세를 추징할 경우, 화주의 주소

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입신

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

는 경우 : 신고인

<신 설>

◼ 납세의무자 명확화

•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

◼ 연대납세의무자 대상 추가

• 관세 포탈 등을 위해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

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

: 관세 포탈, 부정 감면의 범죄 확정판결을 

받은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

된 자(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도 

포함). 단, 관세포탈 또는 면탈로 인한 이득

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
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관세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관세제도과

(044-215-4411)

고액상습체납자 명단 

공개 대상 확대

◼  고액·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및 

체납액 등의 공개

•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

및 내국세 등*이 3억원 이상인 

체납자

◼ 공개 대상 확대

•3억원 이상 → 2억원 이상
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6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관세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관세제도과

(044-215-4411)

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

신고 제도 운영 강화
신 설

◼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위반 시 제재

수단 마련

• 보세구역 반입 없이 수출 신고 시 과태료

(500만원 이하) 부과
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관세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관세제도과

(044-215-4411)

•(좌 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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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납세자권리헌장 

교부대상 확대

◼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

• 관세포탈·부정감면·부정환급(환

특법에 따른 부정환급 포함)에 대

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

• 과세표준, 세액결정을 위해 관세

조사를 하는 경우

•기타 대통령령*으로 정한 경우 

 *  징수권 확보를 위한 압류, 보세

판매장에 대한 조사

◼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사건

의 경우 변호사·관세사가 조사에 

참여, 의견 진술 가능

◼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확대

• 관세법상 모든 범칙사건*을 (환특법상 모

든 범칙조사 포함) 조사하는 경우

*  전자문서 위조·변조죄, 밀수출입죄 등

도 포함
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

관세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관세제도과

(044-215-4411)

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

정보 제출대상 확대

◼  특송화물업체가 탁송품의 실제 

배송지 정보를 제출하는 대상

• 목록통관상의 수하인 주소지가 

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

하게한 경우

   <추 가>

◼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

 

•(좌 동)

•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정식 수입 신고*  

절차를 거치는 탁송품을 수입신고서 상  

납세의무자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하거

나 하게 한 경우 

*  自家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다량의 건강

식품, 약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

관세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관세제도과

(044-215-4411)

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

대상 확대

◼  다음 업무 종사자는 형법상 벌칙 

적용 시 공무원 의제

•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 대행

기관

•원산지정보 수집·분석 수탁기관

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

심사업무 수탁기관 등

   <신  설>

◼  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무원 의제 대상으

로 추가

• 다음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

- 관세체납정리위원회 

- 품목분류위원회 

-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

- 관세심사위원회 

-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

- 원산지확인위원회

관세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관세제도과

(044-215-4411)

01 금융·재정·조세

기획재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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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해외 신용카드  

사용·인출내역  

제출대상 확대

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해외 신

용카드 사용내역 및 현금인출 내역

• (제출기관) 여신전문금융업협회

• (제출대상) 개인별 해외사용 

내역

-  신용카드 물품구매* 내역 

* 해외사이트 온라인구매도 포함

- 신용카드 현금인출 내역

• (제출기준) 분기별 총액 

(물품+인출) 5천달러 이상

•(제출기한) 매분기 다음 달 말일

◼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 및 제출대상 확대

• (제출기준) 물품, 현금인출 건당  

600달러 이상* 

*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 

600불이상 기준 적용

•(제출기한) 실시간

관세법 시행령
(’18.2.)

기획재정부
관세제도과

(044-215-4411)

수입물품 과세가격  

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

기간 확대

◼  세액의 결정·경정·처분 또는 사

전승인일로부터 2개월 내 경정

청구 가능

◼ 3개월로 확대
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

관세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관세협력과

(044-215-4453)

동종·동류 비율에 대한 

이의제기 기간 신설

◼ 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·동류  

비율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 

이의제기 기간 규정 없음

◼  동종·동류 비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

일 이내에 이의제기
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7년 후속 시행령개정 보도자료

관세법 시행령
(’18.2.)

기획재정부
관세협력과

(044-215-4453)

금지금에 대한 관세  

면제 적용기한 연장

◼  금거래소 거래용 금지금에 대한 

관세감면 적용기한

•’17. 12. 31.까지

◼  금거래소 거래용 금지금에 대한 관세감면 

적용기한 연장

•’19. 12. 31.까지

조세특례제한법
(’18.1.1.)

기획재정부
관세제도과

(044-215-4412)

01 금융·재정·조세

기획재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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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

과세특례(일명 ‘국외전

출세’) 신설

신 설

◼  거주자의 국외전출시 보유국내주식의 평

가차익에 대해 과세

•(과세 대상) 국내주식

• (납세의무자)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

전출하는 거주자

ⅰ) 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

주소·거소 보유

ⅱ) 국내주식을 일정 비율(금액) 이상 소유

•(세율) 20%

• (과세표준) 국외전출일 당시의 국내주식 

등의 시가 

• (외국납부세액공제)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

에게 세액공제신청서 제출시 세액공제  

허용(旣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방식)

• (손실공제) 실제 양도시 국외전출시보다 

가격이 하락한 경우 가격하락분 관련 세액

에 대해 손실공제 허용(旣납부한 경우 경

정청구 방식) 

• (신고·납부) 국외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 

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

서장에게 신고·납부

- 무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% 가산세 부과

• (납부유예) 일정 요건(납세담보, 납세관

리인 지정 등) 충족시 5년을 한도로 납부

유예 허용

-  실제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

부터 3개월 내 세액 납부

- 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

하여 납부

• (환급) 국외전출일로부터 5년 내 국내재

전입 등으로 거주자가 되는 경우 등 기납

부세액 환급
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6년, 2017년  세제개편 보도자료

소득세법
(’18.1.1.)

기획재정부
국제조세제도과

(044-215-4422)

01 금융·재정·조세

기획재정부



분야별(부처별)달라지는 주요제도(신·구 대비표) 347

01 금융·재정·조세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

고용증대세제 신설

◼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

공제

• (요건) 투자·고용 동시 증가시  

투자금액의 3~8% 공제

-  (공제한도) 고용인원 1인당 

1,000~2,000만원(중소기업은 

500만원 추가)

•(적용대상) 상시근로자

•(지원기간) 1년

• (다른 제도 중복 여부) 사회보험

료 세액공제, 각종 투자세액공제 

등과 중복 적용 배제

•(적용기한) ’17.12.31.

◼ 청년고용증대세제

• (요건) 청년정규직 근로자 고용

시 1인당 1,000만원(중견 700

만원, 대기업 300만원) 공제

•(지원기간) 1년

•(적용기한) ’17.12.31.

◼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·청년고용증대세제

를 통합·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 신설

• (요건)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

연간 일정금액 공제

중소기업
중견기업 대기업

수도권 지방

상시
근로자

700
만원

770
만원

450
만원

-

청년
정규직, 
장애인 

1,000
만원

1,100
만원

700
만원

300
만원

•(적용대상) 상시근로자

-  근로취약계층인 장애인 등도 청년 정규직 

수준으로 지원

• (지원기간) 대기업 1년, 중소·중견 2년* 

*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

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

• (다른 제도 중복 여부) 사회보험료  

세액공제, 각종 투자 세액공제 등과  

중복 적용 허용

• (적용기한) ’20.12.31.

 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 

통과 보도자료

조세특례제한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조세특례제도과

(044-215-4136)

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

신설 및 세율 환원
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및 2017년 

세법개정안(소득세법, 법인세법)  

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

법인세법
(’18.1.1. 이후 개시하는 

사업연도분부터)

기획재정부
법인세제과

(044-215-4222)

과 표 세 율

0∼2억원 10%

2∼200억원 20%

200억원 초과 22%

과 표 세 율

0∼2억원 (좌 동)

2∼200억원 (좌 동)

200∼3,000억원 (좌 동)

3,000억원 초과 25%

기획재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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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금융·재정·조세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적격합병·분할 요건에 

고용승계 추가

◼  합병·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

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

•사업목적 구조조정

•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

에 연속

•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등

 

◼  합병·분할 후 3년 이내에  

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,  

과세이연된 법인세를 추징

•승계받은 사업 폐지

•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 

교부받은 주식의 50% 이상 처분

◼  합병·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

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

•(좌 동)

•(좌 동) 

•(좌 동)

• 합병법인 등이 합병·분할등기일 1개월 전 

현재 근로자의 80%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

연도 종료일까지 80% 이상을 유지

◼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에 고용승계 

사후관리 추가

 

•(좌 동)

•(좌 동)

 

• 합병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 등기일 

1개월 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

는 근로자 수 합의 80% 미만인 경우* 

*  분할도 동일하게 근로자 수 80% 유지

로 완화
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및 2017년 

세법개정안(소득세법, 법인세법)  

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

법인세법
(’18.1.1. 이후 합병·분할 

하는 분부터)

기획재정부
법인세제과

(044-215-4224)

기획재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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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금융·재정·조세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이월결손금 공제한도 

축소

◼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

•일반기업: 당해연도 소득의 80%

• 중소기업: 당해연도 소득의 

100%

◼ 한도적용 제외대상

• 회생계획 이행중인 기업,  경영 

정상화계획 이행중인 기업 등

◼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

•(’18귀속) 70% → (’19귀속) 60%

•(좌 동)

◼  (좌 동)
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및 2017년 

세법개정안(소득세법, 법인세법)  

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

법인세법
(70%, ’18.1.1.

60%, ’19.1.1 이후  
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)

기획재정부
법인세제과

(044-215-4222)

수정수입세금계산서 

발급사유 확대

◼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

• 세관장이 결정ㆍ경정 전에 수입

자가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등을 

하는 경우

• 세관장이 결정·경정 또는 결정· 

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

수정신고 하는 경우로서 ①수입

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②

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

명하는 경우

◼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

• (현행과 같음)

• 세관장이 결정·경정 또는 결정·경정할 것

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 하는 경우

로서 ①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

확인되거나 ②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

을 증명하는 경우 

 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부가가치세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부가가치세제

(044-215-4321)

맥주의 재료범위 확대

◼ 맥주의 재료범위

•엿기름, 밀, 쌀, 보리, 감자 등

◼ 재료범위 확대

• 발아된 맥류, 녹말이 포함된 재료 

*  귀리·호밀맥주, 고구마·메밀·밤 등이 함

유된 맥주를 제조 가능

 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개별소비세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환경에너지

세제과
(044-215-4333)

기획재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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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특수관계자  

과세가격자료  

제출범위 확대

◼  특수관계자간 내부 가격  

결정자료 등 제출요구

◼  내부 가격결정자료에 ‘수입물품 가격산출

내역’이포함되도록 명확화

◼  제출범위에 ‘통합기업 보고서’ 및 ‘개별 

기업 보고서’, ‘국가별 보고서’ 추가

 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7년 후속 시행령개정 보도자료

관세법 시행령
(’18.2.)

기획재정부
관세협력과

(044-215-4453)

비정규직의  

정규직 전환기업  

세제지원 확대

◼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 

전환시 세액공제

◼  (적용요건) ’16.6.30. 현재 비정

규직 근로자를 ’17.12.31.까지 

정규직 전환

◼  (공제금액) 전환인원 × 1인당 

일정 금액

•중소기업 : 700만원

•중견기업 : 500만원

◼  (고용유지기간) 1년

 ◼  (적용기한) ’17.12.31

◼ 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

◼  (적용요건)  ’17.6.30. 현재 비정규직  

근로자를 ’18.12.31.까지  

정규직 전환

 

•중소기업 : 1,000만원

•중견기업 : 700만원

 ◼ (고용유지기간) 2년

 ◼ (적용기한) ’18.12.31.
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7년 

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

조세특례제한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조세특례제도과

(044-215-4136)

기획재정부

01 금융·재정·조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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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중소기업의 사회보험 

신규 가입자에 대한  

사회보험료 세액공제 

신설

신 설

◼ 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

세액공제 신설 

• (대상)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

기업

• (대상 근로자) ’18.1.1. 현재 고용 중인 근

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

사회보험 신규 가입자

• (공제금액) 2년간 사회보험료상당액 × 

50%

• (적용기한) ’18.12.31.

 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7년 

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

조세특례제한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조세특례제도과

(044-215-4136)

근로취약계층  

재고용에 대한  

세제지원 확대

◼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 

대한 세액공제

• (대상) 경력단절여성*을 재고용

한 중소기업 

*  임신·출산·육아 사유로 퇴직  

후 3∼10년 이내 종전 기업 

재고용

• (공제금액) 재고용 후 2년간 인건

비의 10%

 

 ◼  (적용기한) ’17.12.31.

◼  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

• (대상) 중견기업 추가 

 

 

 

• (공제금액)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

30%(중견기업 15%)

 

◼  (적용기한) ’20.12.31. 

조세특례제한법
(’18.1.1)

◼ 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병역이행 

후 복직 기업 세액공제

• (대상) 특성화고 등* 졸업자를  

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

*  특성화고, 산업수요맞춤형고 

(마이스터고), 직업과정 위탁 

교육 수행학교

• (공제금액) 복직 후 2년간 인건

비의 10%

 

 ◼  (적용기한) ’17.12.31.

◼ 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

• (대상) 중견기업 추가 

 

 

 

• (공제금액) 복직 후 2년간 인건비의 30% 

(중견기업 15%)

 

◼  (적용기한) ’20.12.31. 

 
 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

기획재정부
조세특례제도과

(044-215-4136)

기획재정부

01 금융·재정·조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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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재기 자영업자의  

체납세금 납부의무  

소멸

신 설

◼ 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대상 (①과 ② 요

건 충족)

 ①  종합소득세·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 

되는 농어촌특별세·가산금·체납처분비

 ②  ’17.6.30.기준 무재산 등으로 징수할  

가능성 없는 체납액

◼  적용대상자 (①~⑤ 요건을 모두 충족)

 ① 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

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미달자

 ② ’17.12.31. 이전 폐업

 ③  ’18.1.1.~’18.12.31. 중 사업자등록을 

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

월 이상 근무

 ④  신청일 직전 5년 이내「조세범 처벌법」

에 따른 처벌·처분을 받거나 진행 중인 재

판이 없을 것

 ⑤  신청일 현재「조세범 처벌법」에 따라  

진행 중인 범칙사건 조사가 없을 것

◼  다음의 경우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한 후 

체납처분 속행

• ’17.6.30.기준 징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

었던 경우

• 사업자등록 신청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

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등

◼  소멸신청 : ’18.1.1.~’19.12.31. 중 관할 

세무서장에게 신청 

◼  소멸한도 : 1명당 3,000만원
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7년 

세법개정 보도자료

조세특례제한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조세법령운용과

(044-215-4153)

기획재정부

01 금융·재정·조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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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벤처기업 출자자의  

제2차 납세의무 면제
신 설

◼  (면제대상) ’18.1.1.~’20.12.31. 중 납세

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한 출

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

◼  (적용대상자)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

벤처기업 출자자 

◼  적용요건(①~③ 요건 모두 충족)

 ①  (업종)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

위하는 벤처기업

 ② (수입금액)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

 ③  (R&D) 수입금액 대비 연구·인력개발비 

비중 5% 이상이고 제조업의 경우  

ⓐ 또는 ⓑ에 해당

 -  ⓐ R&D 중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R&D  

비중 10% 이상

 -  ⓑ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특허권 보유

◼  적용제외(벤처기업 및 출자자가 다음 요건 

중 하나에 해당)

• 납부기한의 다음 날 기준 최근 3년간 

「조세범처벌법」에 따른 처벌·처분을 받거

나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사기

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

• 납부기한의 다음 날 기준「조세범처벌법」

에 따라 진행 중인 범칙사건 조사가 있는  

경우

◼  면제한도 : 1명당 2억원

 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6년 

세법개정 보도자료

조세특례제한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조세법령운용과

(044-215-4153)

기획재정부

01 금융·재정·조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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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가업상속지원제도  

개선

◼  공제한도

• 10년 이상 200억원  

15년 이상 300억원 

20년 이상 500억원

◼  연부연납 기간

•가업상속재산 비율

- 50% 미만시 2년 거치 5년 납부

- 50% 이상시 3년 거치 12년 납부

◼  공제한도

• 10년 이상 200억원  

20년 이상 300억원 

30년 이상 500억원

◼  연부연납 기간

•가업상속재산 비율 

- 50% 미만시 총 10년 납부(3년 거치 가능)

-  50% 이상시 총 20년 납부(5년 거치 가능)
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7년 

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상속세 및 증여세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재산세제과

(044-215-4311)

음식점 사업자의 

의제매입세액 공제율 

상향

◼  공제율(대통령령에 규정)

• 음식점업: 6/106

- (개인): 8/108

- (유흥장소): 4/104

• 제조업: 4/104

• 그 외: 2/102

◼  공제율(법률에 상향)

•음식점업: 6/106 

- (개인): 9/108 (’19.12.31까지)

  (나머지 세율은 현행과 동일)

 
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7년 

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부가가치세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부가가치세제

(044-215-4321)

신·재생에너지 관련  

기자재의 관세 경감  

적용기한 연장 및  

적용대상 확대

◼  관세 감면 적용기한 

•’17. 12. 31.까지 

◼   관세 감면 적용대상 

•중소기업이 수입하는물품 

◼ 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

•’19. 12. 31.까지 

◼  관세 감면 적용 관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

•중소기업및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물품

조세특례제한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관세제도과

(044-215-4412)

기획재정부

01 금융·재정·조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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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

개별소비세율 조정

◼  유연탄 과세기준·기본세율

• 30원/kg

◼  탄력세율

•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

-  저열량탄: 27원/kg 

(5,000kcal 미만)

-  고열량탄: 33원/kg 

(5,500kcal 이상)

◼  기본세율 조정

• 36원/kg

◼   탄력세율 조정

•발열량별 3단계 차등세율

-  저열량탄: 33원/kg 

(5,000kcal 미만)

-  고열량탄: 39원/kg 

(5,500kcal 이상)
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7년 

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개별소비세법
(’18.4.1)

기획재정부
환경에너지세제과
(044-215-4333)

2019 광주세계 

수영선수권대회 관련 

수입물품의 관세 경감

신 설

◼ 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

물품의 관세 경감

• 감면대상 : 조직위원회, 지방자치단체 또는 

대회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

•감면율 : 관세액의 50%

조세특례제한법
(’18.1.1.)

기획재정부
관세제도과

(044-215-4412)

기획재정부

01 금융·재정·조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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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근로장려금 지급 확대

◼ 근로장려금 지급액

근로장려금 
지급액(최대)

단독 가구 77만원

홑벌이 가구 185만원

맞벌이 가구 230만원

◼   근로장려금 가구요건

•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는  

홑벌이, 맞벌이 가구

•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

◼   근로·자녀장려금 적용 제외

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

한 자 : 단, 다음의 자는 제외

-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 

혼인한 자 

◼ 지급액 상향조정

근로장려금 
지급액(최대)

단독 가구 85만원

홑벌이 가구 200만원

맞벌이 가구 250만원
 

◼  가구요건 완화

•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

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 인정

•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는 연령제한 없이  

신청 허용

◼  적용범위 확대

• (좌 동) 

- (좌 동)

-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 

한부모 외국인

☞(참고)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7년 

세법개정안 보도자료

조세특례제한법
(’18.1.1)

기획재정부
소득세제과

(044-215-4213)

기획재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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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전자어음 최장만기  

단계적 단축

◼  1년 ◼  ’18. 5. 30.부터 6개월로 단축하여 시행

하고 매년 1개월씩 단축하여 ’21. 5월부

터 3개월로 단축

☞(참고)  법무부 홈페이지>법무뉴스>보도자료>

어음만기 단축으로 경제활성화 및 기업

환경개선

전자어음의 발행 및  
유통에 관한 법률

(’18. 5. 30.)

법무부
상사법무과

(02-2110-3256)

법정 최고금리  

연 24%로 인하

◼  (일반 사인)

•연 25%

◼  (대부업자·여신금융기관)

•연 27.9%

◼  모두 연 24%

☞(참고)  법무부 홈페이지>법무뉴스>보도자료>이

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

☞(참고)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

>’18. 2.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%

로 인하됩니다

① 이자제한법 제2조 
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 

관한 규정
(’18. 2. 8.)

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 
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 

법률 시행령
(’18. 2. 8.)

[이자제한법 시행령]

 법무부  
상사법무과

(02-2110-3256)

[대부업법 시행령]

금융위원회
서민금융과

(02-2100-2612)

법무부

01 금융·재정·조세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외국인관광객  

숙박요금 부가가치세 

환급

◼ 없음 ◼  외국인관광객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 

지정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한 

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

☞(참고)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「외국인 관광객  

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 

관련 고시」

조세특례제한법
(’18. 1월)

문화체육관광부
관광산업정책과

(044-203-2871)

문화체육관광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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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대규모 점포 관리비  

투명화 

◼  관련 규정 없음 ◼  관리비 청구·집행내역 공개 

◼  연 1회 회계감사 의무화 

◼  행정기관 대규모 점포현황 관리·감독

☞(참고)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>알림·뉴스> 

보도자료>대규모 점포관리자 관리비내역 

공개, 회계감사 의무화

유통산업발전법
(’18. 5월)

산업통상자원부
유통물류과

(044-203-4822)

산업통상자원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신혼부부 전용구입  

자금 출시

◼  대상 : 연소득 6천 이하 신혼

부부

◼ 우대 : 0.2%

◼  대상 :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

득 7천이하의 신혼부부 

◼  우대 : 최대 0.55%

☞기금포털 홈페이지>개인상품>주택구입자금대출

기금운용계획 변경
(’18. 1월)

국토교통부
주택기금과

(044-201-3341)

신혼부부 전용전세  

자금 출시

◼  대상 : 연소득 5천 이하 신혼

부부

◼  한도 : 수도권     1.4억원 

          수도권외 1.0억원

◼ 대출비율 : 70%

◼ 우대 : 0.7%

◼  대상 : 생주택보유 경험이 없는 연소득  

5천 이하 신혼부부 

◼  한도 : 수도권     1.7억원 

          수도권외 1.3억원

◼  대출비율 : 80%

◼  우대 : 최대 1.1%

☞기금포털 홈페이지>개인상품>주택구입자금대출

기금운용계획 변경
(’18. 1월)

국토교통부
주택기금과

(044-201-3341)

청년 전용  

버팀목전세대출 출시

◼  없음 ◼  대상 : 만 19세 이상 ∼ 25세 미만 

◼  한도 : 2천만원

◼  주택 : 보증금 3천만원 이하임차전용면적  

60㎡ 이하

☞기금포털 홈페이지>개인상품>주택전세자금대출

기금운용계획 변경
(’18. 1월)

국토교통부
주택기금과

(044-201-3341)

국토교통부

01 금융·재정·조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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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청년 특성에 적합한  

월세 자금 지원 강화

◼  한도 : 720만원(월 30만원)

◼ 상환 : 25%

◼  한도 : 960만원(월 40만원) 

◼  상환 : 10%

☞기금포털 홈페이지>개인상품>주택전세자금대출

기금운용계획 변경
(’18. 1월)

국토교통부
주택기금과

(044-201-3341)

아동이 있는 가구  

지원 확대

◼  버팀목전세 2자녀 우대금리 

없음

◼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2자녀 

양육 가구에 우대금리 0.2% 신설

☞기금포털 홈페이지>개인상품>주택전세자금대출

기금운용계획 변경
(’18. 1월)

국토교통부
주택기금과

(044-201-3341)

국토교통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상장주식 대주주  

범위 확대

◼  유가증권시장

• 지분율 1% 이상 또는 종목별  

보유액 25억원 이상

◼ 코스닥시장

• 지분율 2% 이상 또는 종목별  

보유액 20억원 이상

◼  유가증권시장 

•(2018.4월) 1% 또는 15억원

•(2020.4월) 1% 또는 10억원 

◼  코스닥시장

•(2018.4월) 2% 또는 15억원

•(2020.4월) 2% 또는 10억원 

☞(참고)  국세청 홈페이지>국세정보>국세법령정보

>법령>개정세법해설(2017)

기금운용계획 변경
(’18. 4. 1.)

국세청
자본거래관리과

(044-204-3492)

국내 주식 양도 소득세 

예정신고 횟수 조정

◼  국내 주식 거래시 분기별로   

양도소득세 예정신고

•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 

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

◼  국내 주식 거래시 반기별로 양도소득세 

예정신고

•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 

2개월 이내 신고

☞(참고)  국세청 홈페이지>국세정보>국세법령정보

>법령>개정세법해설(2017)

소득세법
(’18.1.1.)

국세청
자본거래관리과

(044-204-3492)

국세청

01 금융·재정·조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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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신인도 평가

신 설

◼ 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

판결이 확정된 자 (-2점) 

◼  「고용형태 공시제」대상기업으로 비정규

직 등의 사용비중이 업종별 기준비중의,

•0.5배 미만인 경우  +2점

•0.5배 이상 0.6배 미만인 경우 +1.5점

•0.6배 이상 0.7배 미만인 경우 +1.0점

•0.7배 이상 0.8배 미만인 경우 +0.5점 

◼  사회적협동조합 신인도 가점(+2점)

☞(참고)  조달청 홈페이지>정보제공>업무별자료>

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

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

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

조달청 적격심사 및  
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

(최저임금법 위반은 
’18.1.1, 기타사항은 

‘17.12.1.시행)

조달청 
구매총괄과

(070-4056-7464)

◼  신규채용 우수기업 신인도 배점 

상한 +3점

◼ 사회적기업 신인도 +1.7점

◼  일·학습병행제참여기업 신인도 

+0.5점

◼  신규채용 우수기업 신인도 배점 상한  

+7점 (추정가격 10억원 이상)

◼  사회적협동조합 신인도 +2.0점

◼  일·학습병행제참여기업 신인도 +1점

☞(참고)  조달청 홈페이지>정보제공>업무별자료>

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

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

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

조달청 적격심사 및  
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

(’17.12.1.)

조달청 
구매총괄과

(070-4056-7464)

최저임금법 위반자  

입찰 감점 

◼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 

[별표 7] 신인도 평가기준(공통) 타. 고용

노동관련 법령 준수

• “B. 최근 3년 이내에 「최저임금법」 위반

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”  -2점

☞(참고)  조달청홈페이지>조달청뉴스>보도자료>  

2290번 고용·노동분야 사회적책임 조달 

강화

조달청 일반용역  
적격심사 세부기준

(’18..1.1)

조달청  
기술서비스총괄과 
(070-4056-6116)

조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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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신규 본인확인서비스 

도입(이용자정책국)

◼  아이핀, 휴대폰, 공인인증을  

통한 본인확인

◼ 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확인 추가
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 
정보보호에관한법률

(2018년 상반기)

방통위
개인정보보호윤리과
(02-2110-1521)

방송통신위원회

01 금융·재정·조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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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어린이집 누리과정비 

전액 국고 지원

◼  일부만 국고 지원 

(’17년 기준 ’41.2%)

◼  전액 국고로 지원(’18년 기준 100%)
’18.1월

교육부
유아교육정책과

(044-203-6444)

학교시설 내진설계  

기준강화 및 예산 확대

초중고 교육급여  

지원 확대

◼  초등학생 학용품비 미지원

◼ 낮은 지원단가

◼  초등학생 학용품비 5만원 신규 지급

◼ 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등 항목별 지원  

확대 및 학교급별 단가 차등화

기초생활보장법
(’18. 3월)

교육부
학생복지정책과

(044-203-6524)

중·고등학교에 

「2015 개정 교육과정」

이 시작됩니다.

교육부

02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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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간이한 친생추정 배제

절차 마련

◼ 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前 남편 

만이 친생부인 소송을 통하여  

친생추정 배제 가능

◼  어머니, 前남편, 생부(生父) 모두 가정법원

의 허가를 받아 간이한 비송절차를 통하여 

친생추정 배제 가능

민법, 가사소송법
(’18. 2월)

법무부
법무심의관실

(02-2110-3164)

법무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국공립어린이집 확충

◼  국공립(3,129개소) 

*  ’17.11월 기준

◼  국공립어린이집 : 450개소 확충
영유아보육법
(2018.1월)

보건복지부
보육정책과

(044-202-3545)

영유아보육료 지원

◼  ’17년 보육료 동결

◼  3월부터 인상

◼  보육료 : 9.6% 인상

- 부모보육료 2.6%, 기본보육료 21.8%

◼  ’18년 1월부터 인상

영유아보육법
(2018.1월)

보건복지부
보육사업기획과

(044-202-3562)

지방자치단체가  

설치·운영하는  

산후조리원 설치기준

◼  (해당 지자체) 산후조리원과        

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

◼  (인접 지자체) 산후조리원과  

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 

부족할 것 

(신생아 수 대비 60% 이하)

◼  (인근 공급초과지역) 공급이  

충분한 지자체에 60분내 접근

이 힘들 것

지자체 산후조리원 입지 관련  

세부 설치기준 삭제

모자보건법 시행령  
개정 및 고시 폐지

(’18. 6월)

보건복지부
출산정책과

(044-202-3397)
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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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출산전후휴가급여   

상한액 인상

◼  월 150만원 ◼  월 160만원으로 지원 확대

☞(참고)  고용노동부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

정보>입법·행정예고>출산휴가급여  

상한액 인상고시안 

출산휴가급여 상한액고시
(’18.1.1)

고용노동부
여성고용정책과

(044-202-7477)

육아기 근로시간단축 

급여 인상

◼  통상임금의 60%지원 ◼  통상임금 80%로 지원 확대

☞(참고)  고용노동부부홈페이지>정보마당> 

법령정보>입법·행정예고>고용보험법  

시행령 개정안 

고용보험법 시행령
(’18.1.1)

고용노동부
여성고용정책과

(044-202-7477)

고용노동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위기 청소년  

맞춤형 지원 확대

◼  CYS-Net 224개

◼  청소년동반자 1,146명

◼  청소년쉼터 123개소

◼  CYS-Net 운영 226개 지역으로 확대

◼  청소년동반자 1,261명으로 확대

◼  청소년쉼터 130개소로 확대

☞(참고) 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전화 

☎(지역번호)1388

-
(’18.상반기)

여성가족부
청소년자립지원과

(02-2100-6275,6278)

근로청소년  

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

◼  서울·수도권 지역만 지원 ◼  서울·중부권, 충청·전라권, 경상권 등  

전국 3개 권역으로 확대 지원
-

(’18.1.1)

여성가족부
청소년보호환경과
(02-2100-6297)

청소년방과후  

아카데미

운영기관 확대

◼ 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

(250개)

◼  방과후 아카데미 10개소 확충(260개소)

☞(참고)  지원문의 : 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

(www.youth.go.kr/yaca),  

방과후아카데미지원단(02-330-831~4)

-
(’18.1.1)

여성가족부 
청소년활동진흥과
(02-2100-6259)

여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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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청소년수련시설  

종합 안전점검  

분야 확대

◼  건축, 토목, 기계, 소방, 전기,  

가스(6개 분야)

◼  건축, 토목, 기계, 소방, 전기, 가스, 위생  

(7개 분야)
청소년활동진흥법

(’17. 9월)

여성가족부
청소년활동안전과
(02-2100-6263)

학교 밖 청소년 지원  

시설 확대

◼  꿈드림센터 202개소

◼ 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 

센터 7개소

◼  꿈드림센터 206개소 확충

◼ 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 8개소 

 

☞(참고)  지원문의 : 꿈드림 홈페이지 

(www.kdream.or.kr), 청소년 전화

(1388)

학교밖청소년지원에 
관한법률
(’18.1월)

여성가족부
학교밖청소년지원과
(02-2100-6319)

여성폭력 피해자  

지원시설 확대

◼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 

295호

◼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26개소

◼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 315호 운영 

◼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

◼  성매매 피해 아동·청소년 지원시설  

7개소 운영 

☞(참고)  지원문의 : 여성긴급전화(1366)

-
(2018년 상반기)

여성가족부
권익지원과

(02-2100 -6394)

여성가족부 
복지지원과

(02-2100 -6424,6426)

여성 고위공무원단· 

여성임원 목표제 도입

◼  ‘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’, ‘공공기관 

여성임원 목표제’ 최초 수립·시행(’18~)
양성평등기본법
(2018년 1월)

여성가족부
여성인력개발과

(02-2100-6200)

여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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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경력단절여성  

취업정보서비스  

본격 운영

◼  시설종사자 위주 시스템 운영

• 국민은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

◼  대국민 온라인 취업지원 서비스로 전환

• 직업훈련 신청, 인턴채용 정보공개 및  

심사, 구직자 이력관리시스템 구축,  

일자리 정보 공개 등

-
(2018년 1월)

여성가족부
경력단절여성지원과

(02-2100-6204

일본군‘위안부’  

피해자 생활안정  

지원 확대

◼  1인당 지원금 월 2백77만5천원

• 생활안정지원금 월 백29만8천원

•간병비 월 평균 백8만7천원

• 건강치료비 월 평균 39만원

◼ 1인당 지원금 월 3백23만7천원

• 생활안정지원금 월 백33만7천원

•간병비 월 평균 백12만원

• 건강치료비 월 평균 78만원

-
(2018년 상반기)

여성가족부 
복지지원과

(02-2100 -6433)

공동육아나눔터 운영 

지역 확대

◼  전국 66개 시군구 운영 ◼  전국 113개 시군구로 확대 운영 

※ ’18년 47개 시군구 신규 운영

☞(참고)  지원문의 : 건강가정지원센터 

(www.familynet.or.kr) / 1577-933

-
(2018년)

여성가족부
가족정책과

(02-2100-6331)

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

종합서비스 

(영상삭제 등) 지원

◼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도 상담,  

무료법률 지원 등 성폭력 피해자

와 동일한 서비스 제공

◼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  

지원

• ‘여성긴급전화 1366’을 디지털 성범죄  

피해창구(gateway)로 운영

•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

• 방송통심의위원회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 

실시

• 전문적인 상담, 의료비, 무료법률서비스 

등 지원 

☞(참고)  지원문의 : 여성긴급전화(1366)

-
(2018년 상반기)

여성가족부 
복지지원과

(02-2100 -6433)

취약·위기가족 서비스 

지원 강화

◼  전국 47개소 ◼  전국 61개소로 수행기관 확대 

※ ’18년 14개소 신규 운영

☞(참고)  지원문의 : 건강가정지원센터 

(www.familynet.or.kr) / 1577-9337

-
(2018.1.1.)

여성가족부
가족정책과

(02-2100-6327)

여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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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한부모가족  

아동양육비 인상

◼  (저소득 한부모) 만 13세 미만 

자녀 1인당 월 12만원 지원

◼  (청소년 한부모) 자녀 1인당 월 

17만원 지원

◼  (저소득 한부모) 만 14세 미만 자녀 1인당 

월 13만원으로 확대

◼  (청소년 한부모) 자녀 1인당 월 18만원  

지원

☞(참고)  신청 및 문의 

(문의)  한부모상담전화 1644-6621,  

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상담

              (신청)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

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

go.kr) 온라인신청

-
(2018.1.1.)

여성가족부
가족지원과

(02-2100-6345)
(02-2100-6346)

아이돌봄지원사업  

정부지원 확대

◼  정부지원비율(소득계층별)

• 영아종일제: 30∼70%

•시간제: 25∼75%

◼  시간제정부지원시간 

(가형~다형): 연 480시간

◼  시간제·영아종일제정부지원비율 

(가형~다형): (’18)소득계층별 5%p상향 

※  시간당 이용단가(돌봄수당):  

 (’17) 6,500원→(’18 안) 7,800원 

◼  시간제정부지원시간(가형~다형):  

 600시간 

☞(참고)  아이돌봄 홈페이지(http://idolbom.

go.kr), 서비스제공기관(통합안내)  

☎ 1577-2514

(2018.1.1.)

여성가족부
가족지원과

(02-2100-6353)
(02-2100-6344)

여성가족부

03 여성·육아·보육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미성년자녀  

정보이용료 알리미  

서비스 실시 

(이용자정책국)

◼  이동통신 3사 중 KT, LGU+만 

시행 중

◼  미성년 자녀가 정보이용료를 과다하게 사

용하는지 여부를 부모가 알 수 있도록 ‘자

녀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’를 이동통신 

3사 모두 시행

※   KT 2006년 7월 시행 

LGU+ 2017년 9월 시행 

SKT 2018년 1월 시행 예정

(’18.1월)

방송통신위원회
이용자보호과

(02-2110-1548)

방송통신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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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북한이탈주민  

주거지원금  

300만원 인상

◼  주거지원금

• 1인: 1,300만원

• 2인~4인: 1,700만원

• 5인 이상: 2,000만원

◼  세대별 주거지원금 300만원 인상

• 1인: 1,600만원 지원

• 2인~4인: 2,000만원 지원

• 5인 이상: 2,300만원 지원

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 
정착지원에 관한 법률,  

시행령, 지침
(’18. 1월)

통일부 인도협력국
정착지원과

(02-2100-5923)

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
사무소 교육기획과
(031-670-9323)

행정안전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공중화장실 대변기  

칸내 휴지통 제거

◼  휴지통을 제거하고 여성화장실에 위생 

용품수거함 비치 

◼  청소·보수를 위해 작업자 출입시 안내 

표지판 설치 

◼ 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게 설치, 남자 

화장실 소변기가림막 설치

☞(참고)  행정안전부홈페이지>뉴스·소식> 

보도자료>공중화장실에는 휴지통이 없다

공중화장실법 시행령
(’18.1.1.)

행정안전부
생활공간정책과

(02-2100-4374)

문화체육관광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통합문화이용권 

(문화누리카드)  

지원금 상향

◼  1인당 연  6만원 지원 ◼  1인당 연 7만원 지원으로 확대

☞(참고)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>주요정책> 

알기쉬운 정책>통합문화이용권

-
(’18. 2월)

문화체육관광부
문화인문정신정책과
(044-203-2518)

04 보건·사회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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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보건·사회복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예방접종 등에 따른  

장애(장해) 피해의  

보상대상 확대

◼ 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

등급 적용

◼  「국민연금법」「공무원연금법」,「산업재해

보상보험법」의 장애(장해) 등급 확대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 

관한 법 시행령
(’18. 1월)

보건복지부
질병정책과

(044-202-2506)

입양, 장애호전 시  

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

정지로 변경

◼  입양 또는 장애호전 시 유족 

연금 소멸

◼  입양 또는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

아닌 정지로 변경되어, 입양 후 파양 또는 

장애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 유족연금을 다

시 받을 수 있도록 개선 

 

☞(참고)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>보도자료> 

「국민연금법」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

복지부 소관 10개 법안, 9.28일 국회본

회의 통과

국민연금법 제75조 
(’18. 4월)

보건복지부
국민연금정책과

(044-202-3632)
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

신고의무교육 확대

◼  5개 직군 ◼  24개 직군으로 확대
아동복지법
(’18. 4월)

보건복지부
아동권리과

(02-202-3435)

전공의 수련시간 제한

◼  제한없음 ◼  주 80시간(교육적 목적 8시간 연장가능)

◼  연속수련 36시간 

(응급상황 시 40시간 가능)

☞(참고)  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

>전공의 수련환경 주당 80시간 추진

전공의 특별법
(’17. 12월)

보건복지부
의료자원정책과

(044-202-2454)
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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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보건산업  

혁신창업지원센터  

설치·운영(신규)

◼  보건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 

특화된 창업 및 사업화 지원  

체계 부재

◼  보건산업에 특화된 창업플랫폼 운영을  

위한 전주기적인 사업화 지원을 수행하는 

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

보건산업
진흥원법 제6조

보건복지부
보건산업정책과

(044-202-2905)

본인부담상한제

◼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

설정 

• (1분위) 122만원

•(2~3분위) 153만원

•(4~5분위) 205만원

•(6~7분위) 256만원

•(8분위) 308만원

•(9분위) 411만원

•(10분위) 514만원

◼  소득하위 50%의 소득수준을 고려, 본인

부담상한액을 평균 연소득의 10% 수준

으로 인하

• (1분위) 80만원

•(2~3분위) 100만원

•(4~5분위) 150만원

•(6~10분위) 현행 유지

◼  ’18년 1월 1일부터 시행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(2004년 ~)

보건복지부
보험급여과

(044-202-2734)

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

도화 시범사업 실시 

(지원 확대)

◼  암, 심장질환, 뇌혈관질환, 희귀

난치성 질환, 중증화상 등 중증

질환만 지원

◼ 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중심  

지원 

◼  최대 2천만원까지만 지원

◼  전 질환으로 지원대상 확대(입원 시) 

 

◼ 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

개별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성 인

정 시 지원

◼  입원의료비, 고가약제비 등이 지원한도를 

초과하는 경우 소득·재산 수준, 질환 특성 

등에 따라 개별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

필요성 인정 시 추가 지원

시범사업 실시계획
(재난적의료비 지원에  

관한 법률에 따른  
본사업은 ’18.하반기  

시행 예정)

보건복지부
보험정책과

(044-202-2708)

보건복지부

04 보건·사회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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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보건·사회복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

최저보장수준 확대

◼  134만원(’17년, 4인가구) ◼  135.6만원(’18년, 4인가구)으로 확대

☞(참고)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>보도자료> 

중앙생활보장위, 2018년 기준 중위소득 

및 실태조사 의결

국민기초생활보장법
(’15. 7월 개정·시행)

보건복지부
기초생활보장과

(044-202-3053)

장애인이 편히

건강검진을 받을 수 

있는 장애인건강

검진기관 지정

◼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없음 ◼  장애인 편의시설, 장애인용 검진장비,  

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 

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

장애인건강권법
(’18. 4월)

보건복지부
장애인정책과

(044-202-3285)

아동발달지원계좌,  

기초수급가구 아동  

가입 연령 확대 

◼  만 12세, 13세 기초수급가구  

아동

◼ 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기초수급가구  

아동 
아동복지법 제42조

(’18. 1월)

보건복지부
아동복지정책과

(044-202-3419)

국가 치매극복기술  

연구개발 지원

◼  치매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  

연구 부재

◼  치매 예방부터 돌봄까지 전주기에 걸친  
체계적 연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 
성과창출 지원 

☞(참고)  보건복지부홈페이지>알림마당> 

보도자료> (배포예정)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
제3조 및 제5조

치매관리법 제10조
(’18. 4월)

보건복지부
보건의료기술개발과

(02-202-2931)

장기요양  

인지지원등급 신설

◼  장기요양 1~5등급 ◼  장기요양 ‘인지지원등급’을 신설

•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 

무관하게 ‘인지지원등급’을 부여

• ‘인지지원등급’ 수급자는 치매증상 악화 

지연을 위한 주·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

프로그램 이용

(’18.1월)

보건복지부
요양보험제도과

(044-202-3492)
(044-202-3497)
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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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주거급여 수급자  

선정기준 및 최저보장

수준 확대

◼  선정기준:  4인가구 기준 192

만원

◼  선정기준: 4인가구 기준 194만원

◼  최저보장수준: ’17년 대비 (기준임대료) 

2.9~6.6% 상향, (자가가구 보수한도액) 

8% 상향

☞(참고)  국토교통부홈페이지>정보마당>행정규칙

(훈령·예규·고시)>2018년 주거급여 선정

기준 및 최저보장수준

2018년 주거급여  
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

(’18. 1월)

국토교통부
주거복지기획과

(044-201-3359)

국토교통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어촌지역 가사도우미 

시행

◼  어촌거주 65세 이상 가구, 수급자(중위  

소득 50%이하), 다문화 가정, 조손가구, 

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에 연간 최대 12일 

(경로당은 24일) 가사도우미 지원 

 

*  가사도우미 업무 : 청소, 취사, 목욕보조  

등

(’18.1.1)

해양수산부
소득복지과

(044-200-5463)

해양수산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위생용품 관리

◼  세척제 등 복지부 공중위생법 

(9종),  화장지 등 산업부 전기 

생황용품안전법, 어린이제품법

(3종), 일회용 포크 등 식약처  

식품위생법(3종), 일회용 행주 

등 비관리제품(2종) 

◼  「위생용품 관리법」(17종)으로 통합 관리 

 

 

 

 

☞(참고)  식약처홈페이지>법령·자료>입법·행정

예고>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

(2018.4.18.)

위생용품관리법
(’18. 4월)

식약처
위생용품·

담배관리TF팀
(043-719-1734)

식품의약품안전처

04 보건·사회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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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보건·사회복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국가 잔류물질 관리  

프로그램(NRP) 확충

◼  기준이 설정된 유해 잔류물질에 

대한 안전성 조사

◼  기준이 설정된 유해물질뿐 아니라 기준  
미설정 유해 잔류물질에 대해서도 잔류 
조사 및 위해평가를 통해 수산물 안전  
확보

-

식품의약품안전처
농축수산물안전과 
(043-719-3253)

마약류  

제조부터 

사용까지 

취급내역 

전산보고 

시행

취급대장

◼  마약류제조·수입·도매·조제· 

투약 기록·보관 (2년)

◼  마약류 제조·수입·판매·구입·조제·투약 

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 마약류관리법
(’18.5월)

보고내용

◼  취급사항 중 일부 보고

•(마약) 수입·제조·도매·조제

• (향정) 수입·제조

◼  취급사항 전체 보고

• (마약·향정) 수입·제조·판매·구입·조제· 

사용·투약 등

식약처
마약관리과

(043-719- 2894)

보고시점

◼  (수입·제조) 10일 및 연보고 

(마약 도매·소매) 월보고

◼  (중점관리대상) 마약 및 식약처장이 공고

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

• 취급한 날의 7일 이내 보고

• 일련번호 정보 기반 보고

◼  (일반관리대상) 공고한 이외의 향정신성

의약품 성분

•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

•수량 정보 기반 보고

보고방법

◼  행정포털, 온나라, 팩스 등 ◼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

기타

◼  시행일 : 2018. 5. 18.

식품의약품안전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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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치안현장 맞춤형  

연구개발 시범사업

◼  ’18년 신규 ◼  치안현장 문제해결형 연구개발 과제 지원 -
(’18. 2월)

과기정통부
융합기술과

(02-2110-2413)

정보보호 전문서비스 

기업 지정제도 개선

◼  정부 지정공고 후 신규신청 ◼  필요기업에서 언제든지 신규 지정·신청  

가능

☞(참고)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> 뉴스·일

정 > 법령정보 > 훈령·예규·고시 > 게시번

호797번 (공고 제2017-24호)

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
지정, 고시

(’17.10.26.)

(02-2110-2928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전기자전거를 정의하여 

자전거에 포함

◼  없음 ◼  전기자전거를 정의하여(자전거법 제2조 

제1의2호)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

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

◼ 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 

않도록 개조하는 것과 이를 자전거 

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함 

(자전거법 제20조의2)

☞(참고)  행정안전부홈페이지>뉴스·소식>보도자

료>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

도로 달린다/내년 3월부터 안전요건 갖춘 

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이용하세요
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
법률

(’18.3.22.)

행정안전부 
생활공간정책과

(02-2100-4262)

행정안전부

05 공공안전 및 질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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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산업재해 

발생 

보고제도 

위반시 

처벌 강화

산업재해 

발생 은폐 

금지

◼  처벌조항 없음 ◼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 

 벌금(교사·공모 포함)

☞(참고)  고용노동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

>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도입

산업안전보건법
(’17.10.19.)

고용노동부
산재예방정책과

(044-202-7683)

산업재해 

미보고 

과태료 

부과기준

 

◼  1차 300만원

     2차 600만원

     3차 1,000만원

◼  거짓보고 1,000만원

◼  중대재해 미보고 및 거짓보고 3,000만원 

◼ 일반재해 미보고

    1차 700만원

    2차 1,000만원

    3차 1,500만원

    일반재해 거짓보고 1,500만원

☞(참고)  고용노동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

>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도입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(’17.10.19.)

고용노동부
산재예방정책과

(044-202-7683)

고용노동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상세한 바다날씨  

정보 제공

◼  12시간 간격의 해구별 예측 

정보 제공

◼  3시간 간격의 해구별 예측정보 제공

☞(참고)  기상청 홈페이지>날씨>바다날씨> 

해상예보>해구별 예측정보

-

기상청
해양기상과/예보기술과
(02-2181-0750/0661

기상청 방재업무  

담당자 대상  

법정의무교육 실시

◼  非법정 교육으로 방재교육 수행 ◼ 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 담당자에 대한 

법정의무교육(방재기상교육) 실시

☞(참고)  국가법령정보센터>법령>기상법 35조

기상법 
(’18. 4. 19.)

기상기후 인재개발원
인재개발과

(02-2181- 0435)

세분화된  

더위체감지수 본격  

서비스 개시

◼  기상첨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서

비스 제공(’17)

◼  기상청 홈페이지 뿐 아니라 정보활용 취약

계층을 위해 문자서비스 제공 등 더위체감

지수 정식 서비스 운영 

-

기상청
기상융합서비스과
(02-2181-0928

기상청

05 공공안전 및 질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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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도로

교통법 

개정내용

도로 외 주·정

차된 차량을 

손괴하고 인적

사항을 제공하

지 않은 경우 

처벌의 근거 

규정 마련 

◼ 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
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•1. ∼ 25. (생략)

• 26. “운전”이란 도로(제44조· 

제45조·제54조제1항·제148조  

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 

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)에서  

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 

따라 사용하는 것(조종을 포함 

한다)을 말한다.

•27. ∼ 33. (생략)

◼  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.

•1. ∼ 25. (현행과 같음)

• 26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제148조·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

10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. 

   

 

•27. ∼ 33. (현행과 같음)

도로교통법
(’17 10월)

경찰청
교통안전과

(02-3150-2552)

음주운전자  

적발 시  

견인의 근거  

및 비용부담  

규정 마련

◼  제47조(위험방지를 위한 조치) 

① (생략)

② 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

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

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

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

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그 

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<신 설>

◼  제47조(위험방지를 위한 조치) 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차를 이동시키는 등-------------------. 

③  제2항에 따른 차의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

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

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도로교통법
(’18. 4월)

경찰청
교통안전과

(02-3150-2252)

특별교통안전 

교육 개편 및  

긴급자동차  

교육 신설 

◼  제73조(교통안전교육) 

① 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 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

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

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

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

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2항

제1호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

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

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

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 

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◼  제73조(교통안전교육) 

①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
-------------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도로교통법
(’18. 4월)

경찰청
교통기획과

(02-3150-22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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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도로

교통법 

개정내용

특별교통안전 

교육 개편 및  

긴급자동차  

교육 신설 

•1. ∼ 7. (생략)

② 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 

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 

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

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
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 
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

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  

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 

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 

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 

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의 연기 

(延期)를 받을 수 있다.

•1. (생략)

•2.  공동 위험행위, 제46조의3에  

따른 난폭운전, 교통사고나  

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

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

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

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

아니한 사람

•3. 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 

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

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 

아니한 사람 

 

 

•4. 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호 및  

제3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

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

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

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

•5.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 

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

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

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

  <신 설>

  <신 설>

•1. ∼ 7. (현행과 같음)

②  다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특별교통안전 

의무교육을------------.  

-------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------------ 

--------사람으로서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
--의무교육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•1. (현행과 같음)

•2.  제93조제1항제1호·제5호·제5호의2·

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
 

 

•3. 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

정지처분(제93조제1항제1호·제5호· 

제5호의2·제10호 및 제10호의2에  

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

인 경우만 한정한다)이 면제된 사람 

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

아니한 사람

•4. 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

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 

끝나지 아니한 사람 

 

  <삭  제> 

 

 

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

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 

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 

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.

도로교통법
(’18. 4월)

경찰청
교통기획과

(02-3150-2253)

경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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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도로

교통법 

개정내용

특별교통안전 

교육 개편 및  

긴급자동차  

교육 신설 

•1. 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항제2호 및 제4

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

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

은 사람

•2.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

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 

사람

•3. 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 

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 

받은 사람

•4.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 

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

④ 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
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
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 

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

받아야 한다.

도로교통법
(’18. 4월)

◼ 제82조(운전면허의 결격사유) 

① (생략)

② (생략)

③ 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

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 

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

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

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 

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

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

없다.

◼  제82조(운전면허의 결격사유) 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
------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. 

경찰청
교통기획과

(02-3150-2253)◼  제140조(교통안전교육기관의 

수강료 등) 제73조제1항에 따른 

교통안전교육과 같은 조 제2항

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

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

료를 받을 수 있다.

◼  제140조(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)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, 

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

교육------.

◼  제156조(벌칙)  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 

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(科料)

에 처한다.

◼   제156조(벌칙) 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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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도로

교통법 

개정내용

특별교통안전 

교육 개편 및  

긴급자동차  

교육 신설 

•1.  제5조, 제13조제1항부터 제3

항(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

도로, 자동차전용도로, 중앙분

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

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

한다)까지 및 제5항, 제14조

제2항·제3항·제5항, 제15조

제3항(제61조제2항에서 준용

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5

조의2제3항, 제17조제3항, 제

18조, 제19조제1항·제3항 및 

제4항, 제21조제1항·제3항 

및 제4항, 제24조, 제25조부

터 제28조까지, 제32조, 제33

조, 제37조(제1항제2호는 제

외한다), 제38조제1항, 제39

조제1항·제3항·제4항·제5항, 

제48조제1항, 제49조(같은 

조 제1항제1호·제3호를 위반

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

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

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

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

람은 제외한다), 제50조제5항

부터 제7항까지, 제51조, 제

53조제1항 및 제2항(좌석안

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

전자는 제외한다), 제62조 또

는 제73조제2항(같은 항 제2

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)을 위

반한 차마의 운전자

• 2. ∼ 10. (생략)

•1.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
--제73조제2항(같은 항 제1호는 제외

한다)을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.

• 2. ∼ 10. (현행과 같음)

도로교통법
(’18. 4월)

경찰청
교통기획과

(02-3150-2253)

◼  제160조(과태료) 

① (생략)

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

과태료를 부과한다.

•1. ∼ 5. (생략)

<신  설> 

 

• 6. ~7. (생략)

◼   제160조(과태료) 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.

•1. ∼ 5. (현행과 같음)

•6. 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 

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 

사람

•7. ~8.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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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

05 공공안전 및 질서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도로

교통법 

개정내용

특별교통안전 

교육 개편 및  

긴급자동차  

교육 신설 

◼  제163조(통고처분) 

① 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 

도지사(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

경우에는 제6조제1항·제2항, 

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

제15조제3항, 제39조제6항, 제

60조, 제62조, 제64조부터 제

66조까지, 제73조제2항제2호·

제3호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

행위는 제외한다)는 범칙자로 

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

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

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

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
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

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•1. ∼ 3. (생략)

② (생략)

◼  제163조(통고처분) 

①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 

까지 및 제95조제1항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. 

 

 

•1. ∼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도로교통법
(’18. 4월)

◼  제96조(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

자동차등의 운전) 

①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

협약에 따른 운전면허증(이하 “

국제운전면허증”이라 한다)을 

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

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

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

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

있다.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

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

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.

•1. ~ 2. (생략)

<신  설> 

②·③ (생략)

◼  제96조(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

등의 운전) 

①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협약, 협정 또는 약정에---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. 

 

•1. ∼ 2. (현행과 같음)

•3. 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국제운전면허를 

상호 인정하는 협약, 협정 또는 약정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경찰청
교통기획과

(02-3150-22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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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

05 공공안전 및 질서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국내시장에 영향을  

미치지 않는 해외합작

법인 설립심사 간이화

◼  일반심사 

(심사기간 30일에서 최대 120일)

◼  간이심사로 전환 
(심사기간 15일 이내) 기업결합 심사기준

(’17년 12월말)

공정거래위원회 
기업결합과

(044-200- 4364)

징벌적 손해배상제  

및결함 등에 대한  

피해자의 입증책임  

완화 등

◼  실손해배상 

◼  원고가 ①제품 결함 및 ②결함과 

손해 간 인과관계 직접 입증

◼  고의로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

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 부과

◼  정상적으로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

점 등 입증 시, 결함 존재 및 결함과 손해 

간 인과관계 추정

☞(참고)  공정위 홈페이지>공정위 소식>보도> 

제조물책임법 본회의 통과

제조물책임법
(’18. 4월)

공정위
소비자안전정보과
(044-200-4428)

법무부
상사법무과

(02-2110-3631)

통신판매업  

폐업신고절차 간소화

◼  제17조(영업의 휴업·폐업 또는 

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)  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다만, 폐업

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

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◼  제17조(영업의 휴업·폐업 또는 휴업 후  

영업재개의 신고) 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 첨부(분실·훼손 등의 사유로 신고증을 

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

부한다)하여야 --.

전자상거래법 시행령
(’17. 12월)

공정거래위원회
전자거래과

(044-200-4467)

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

(“행복드림 열린소비자

포털”) 본격 운영 개시

◼  33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 

1단계 서비스를 개시

◼  상품·안전 정보제공에서 피해구제까지 소

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행복드림 열린

소비자포털이 2018년 1월부터 본격 운영

◼  57개 기관과의 추가 연계를 통해 내년 

부터는 더욱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

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 
본격 운영 개시

(’18. 3월)

공정거래위원회
소비자종합지원팀
(044-200-49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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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

06 국방·병무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군 경력증명서 발급

◼  병 전역시 전역증(종이, 전자) 

발급

◼  병 전역시 전역여부만 확인하던 전역증(종

이, 전자) 대신 군 복무간 성실성을 확인할 

수 있는 ‘군 경력증명서’로 대체 발급 

*  개인희망시 전역증(종이, 전자) 발급 

가능

병역법 시행규칙 개정
(’17. 12월)

국방부
인사기획관리과
(02-748-5128)

민간인의명예군인  

위촉 및 명예계급 부여
신 설

◼  대상: 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군 

신뢰도 제고 및 지지기반 확충에 기여할 

수 있는 인원

◼  위촉권자: 국방부장관, 각 군 참모총장 

(해병대사령관)

◼  수여범위: 명예 하사∼대령

◼  임기: 위촉된 날부터 2년(재위촉 가능)

◼  권리·의무의 한계: 명예계급은 개인의  

명예에 한정되며, 군무에 종사할 권리· 

의무는 없음

◼  복장착용 및 계급장 부착: 군 관련 대내·외 

행사시에만 가능

‘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’
훈령

(’17. 9월)

국방부
인사기획관리과
(02-748-5121)

학위취득 및 

격오지 근무

부사관 인사우대

◼  각 군 자율로 시행 ◼  학위·학점 취득자

•장기복무·진급 심사시 우대가점 부여

◼  격오지 근무자

• 그 경력기간만큼 장기복무 및 진급심사 시 

우대가점을 부여

◼  부사관이 격오지 근무기간 중 학점·자격

증을 취득한 경우, 그 취득으로 부여받은 

점수의 20%에 해당하는 추가가점을 부여

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
(’17. 12월)

국방부
인력정책과

(02-748-5128)

여군 보직제한

규정 폐지

◼  여군의 신체적 특성과 부대환경

을 고려하여 여군 보직 제한  

규정 정립

◼ 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여  

양성 평등한 여군 인사관리 체계 정립 

(~’17. 12월)

◼  미래지향적 여군 인사관리 제도 정립

(~’18.3월)

국방인사관리훈령
(’18.1월)

국방부
인사기획관리과
(02-748-51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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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

06 국방·병무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병 봉급 인상

◼  (병장기준 216,000원) ◼  병장 기준 405,700원으로 인상(87.8%) 군인보수법
(’18. 1월)

국방부
복지정책과

(02-748-6613)

철갑탄까지 방호  

가능한 방탄복 지급

◼  북한군 개량탄(강심탄)까지  

방호가능한 방탄복 지급 

*  탄환 관통력 : 권총탄 → 보통

탄(납탄)→ 개량탄(강심탄) → 

철갑탄 순

◼  북한군 철갑탄까지 방호가능한 방탄복 

지급
(’18. 3월)

국방부
물자관리과

(02-748-5727)

병사자기개발 

비용 지원

◼  병사자기개발비용 미지급 ◼  병사자기개발비용 지원 시범실시 

(10개부대 2,000명, 1인당 5만원)
(’18. 4월)

국방부
인적자원개발과
(02-748-5184)

청년장병 진로교육 및 

취업상담 시행

◼  진로교육 120회, 

1.2만 명

◼  1:1상담 미시행

◼  진로교육 대상인원 확대 
(350회, 3.5만 명)

◼  1:1 취업상담 최초 시범 시행 

국방전직지원업무훈령
(’18. 2월)

국방부
전직지원정책과
(02-748-6635)

공상 직업군인민간병원

진료선택권 보장

◼  군병원에서 요양이 가능한데  

본인 희망으로 민간병원 이용시 

치료비 전액(본인부담금+건강

보험부담금)을 개인이 부담

◼  군병원에서 요양이 가능한 경우에도 국민 

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국가가  

지급

☞(참고)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>법령> 

군인연금법

군인연금법
(’18. 3. 1.)

국방부
보건정책과

(02-748-6657)

예비군훈련보상비  

인상

◼  동원훈련 보상비: 1만원

◼  예비군훈련 교통비: 7천원

◼  동원훈련 보상비: 1.6만원 

◼  예비군훈련 교통비: 116.4원/km 

(30km 초과 시)

예비군 교육 훈련에  
관한 훈령
(’18. 3월)

 국방부
예비전력과

(02-748-524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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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처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저소득 독립유공자 

(손)자녀 생활지원금

지급

◼  없음 ◼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(손)자녀  

중 생계가 곤란한 분들께 생활지원금을 

매월 지급

◼  지급신청을 받아 소득·재산조사를 실시

하여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50% 이하

인 경우 468천원, 70% 이하인 경우 335

천원 지급

☞(참고)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>공지사항>독립유공

자 (손)자녀 생활지원금 신청안내   

*팝업창으로도 확인

국가보훈처
보상정책과

(044-202-5420)

고령 참전유공자 

진료비 감면율 확대

◼  60% 

(참전유공자)

◼  90%로 확대

☞(참고)  국가보훈처홈페이지>예우보상>지원안

내(의료지원)>2018년 달라지는 의료

지원제도

참전유공자법시행령
(’18. 1월)

◼  20% 

(7급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 

경도판정자)

◼  10%로 완화

☞(참고)  국가보훈처홈페이지>예우보상>지원안

내(의료지원)>2018년 달라지는 의료

지원제도

국가보훈처
보훈의료과

(044-202-5644)

독립유공자 산재묘소 

유지·관리비 지원
신 설

◼  독립유공자 산재묘소의 유지·관리비 지원

(매년 기당 20만원)
독립유공자법제26조의2

국가보훈처
예우정책과

(044-202- 5585)

생계곤란 국가유공자 

장례지원
신 설

◼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200만원  

상당 장례 지원

보훈업무시행지침
(’18. 1. 1)

국가보훈처
예우정책과

(044-202- 5585)

위문품 지원 확대

◼  독립유공자 및 유족

◼  보훈병원 및 복지시설 입소자

◼  태극·을지 무공수훈자(153명)까지 확대 보훈업무시행지침

국가보훈처
예우정책과

(044-202-5588)

06 국방·병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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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청

06 국방·병무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병역의무부과 통지서 

입영일 30일전까지  

송달

◼  병역법 시행령에 병역의무  

대상자 별 각각 명시

◼  병역법 제6조2항 및 3항 신설

•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의무를 이행

하는 날로부터 30일전까지 송달

• 병력동원훈련,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

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일전까지 송달

• 천재지변, 전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

로 대통령령으로 송달기한을 달리 정할 수  

있음

병역법 제6조
(’18. 5월)

병무청 
자원관리과

(042-481-2915)

사회복무요원 

장기대기 사유 

면제기간 단축

◼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 

제49조(장기대기기간) 

①  영 제135조제8항에 따른 장기

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

자의 대기기간은 제48조의 장기

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4

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한다.

◼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 

제49조(장기대기기간) 

①  영 제135조제8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

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은 제

48조의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

3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한다.

병역법 제65조 및 
영135조
(’18. 1월)

병무청 
사회복무정책과
(042-481-3007

국무위원 후보자 등  

인사청문시 병역사항 

사전 공개

◼  국회에 임명 동의안이나 선출안

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의 병역

사항만 공개

◼  국회에 임명동의안, 선출안 또는 인사  
청문요청안이 제출되는 공직후보자의  
병역사항 공개

병역공개법
(’18. 5월)

병역청
병역공개과

(042-481-277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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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위사업청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방위산업 

육성자금 

융자 지원 

대상 확대

연구개발 

지원대상

◼  방산업체만 지원 가능 ◼  방산업체 뿐 아니라 일반업체도 지원

☞(참고)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알림·소식> 

보도자료>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 

이렇게 달라집니다.

방위사업법
(’18. 3월)

방위사업청
방산지원과

(02-2079- 6474

방위산업 

육성자금 

융자지원 

우선순위

신 설

◼  일반업체의 연구개발 참여 지원사업에  

대해 최우선 지원

☞(참고)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알림·소식> 

보도자료>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 

이렇게 달라집니다.

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
운영규정
(’18. 1월)

방위사업청
방산지원과

(02-2079- 6474

인증업체 분할 시 신설

업체의 인증절차 마련
신 설

◼  분할된 신설업체는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
이후 인증 신청

◼  인증요건 확인 후 인증(유효기간: 분할일 

~ 분할하는 업체의 유효기간 만료일)

☞(참고)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업무·정책>법령> 

행정규칙>(개정내역)방산원가관리체계 

인증제도 운영지침

방산원가관리
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

(’18.1월)

방위사업청
원가총괄팀

(02-2079-4271)

06 국방·병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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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 일반공공행정

외교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여권 수록 한글성명의 

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 

개선

◼  특별한 경우에만 로마자 성명  

표기의 변경을 허용

◼  한글 성명과 로마자로 표기한 

성명 간 발음의 유사성 기준을 

비공개

◼  미성년자의 로마자 성명 표기를 성인이  

된 후 1회에 한해 변경 허용

◼ 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 간 발음의  

유사성 기준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 

고시로 공개

☞(참고)  외교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 

입법예고>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

(안) 입법예고

여권법 시행령
(’18.1~3월중)

외교부 
여권과

(02-720-2736)

거주여권 제도 폐지

◼  「해외이주법」에 따른 해외 

이주자에게는 거주여권 발급

◼  거주여권이 폐지되고 대신 일반여권 발급

☞(참고)  외교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 

입법예고>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

(안) 입법예고

여권법 시행령
(’17. 12.21)

외교부 
여권과

(02-720-2736)

행정안전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승강기 안전관리자  

법정교육 인터넷으로 

수강 가능

◼  집체교육 ◼  집체교육,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

등으로 실시

☞(참고)  행정안전부홈페이지>뉴스·소식> 

보도자료>보도자료>승강기 안전관리  

법정교육 인터넷으로 받는다

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
시행규칙
(’18. 1월)

행정안전부
승강기안전과

(044-205-4295)

해외체류자 국내 주소 

관리방안 마련

◼  국내 주소 관리 방법 없음 

(거주불명등록 등)

◼  해외체류신고로 국내 주소 관리 가능

☞(참고)  행정안전부홈페이지>뉴스·소식> 

보도자료>거주불명등록되는 불편 해소

를 위한 해외체류신고, 12월 3일부터 할 

수 있습니다.

주민등록법·시행령
·시행규칙
(’17.12.3.)

행정안전부
주민과

(02-2100-38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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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

07 일반공공행정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외국인 

배우자·

직계혈족 

주민

등록표 

등본 표기

외국인 

배우자 등 

주민

등록표 

등본 표기 

개선

◼  배우자(국민) 동반하여 읍·면·동

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시 등본  

하단에 별도 표기

◼  신청 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동일하게 

표기

☞(참고)  행정안전부홈페이지>뉴스·소식> 

보도자료>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 

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

주민등록법 시행령
·시행규칙
(’18. 3월)

행정안전부
주민과

(02-2100-3842)

외국인 

배우자 등 

주민

등록표 

등본 발급 

개선

◼ 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하여 발급  

신청

◼  인터넷(정부24)으로도 발급 신청

☞(참고)  행정안전부홈페이지>뉴스·소식> 

보도자료>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 

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

주민등록법 시행령
·시행규칙
(’18. 3월)

행정안전부
주민과

(02-2100-3842)

문화체육관광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한국관광 

품질인증제 시행

◼  다양한 인증주체에 의한 개별 

인증제 운영(84개)

◼  관광분야 품질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적  
근거 마련(관광진흥법 제48의10 신설)

◼  내·외국인 관광객 접점에 따른 분야별  

품질인증제 도입으로 숙박, 쇼핑 등  

분야별 관광경쟁력 제고

관광진흥법 제48조 개정
(’18.상반기 예정)

문화체육관광부
관광기반과

(044-203-2846)

고용노동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최저임금 인상

◼  2017년 최저시급 6,470원 ◼2018년 최저시급 7,530원

• 일급 8시간 기준 60,240원,  

월급 1,573,770원 

(7,530원×209시간, 주 40시간 기준 

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)

’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
(’18.1.1)

고용노동부
근로기준정책과

(044-202-75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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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1년 

미만자 및 

육아

휴직자에 

대한 

연차휴가 

확대

1년

미만자에 

대한 

연차휴가 

확대

◼  1년 미만 재직 시 연차휴가를  

사용하는 경우, 2년차 연차휴가

일수(15일)에서 전년도 사용일

수 만큼 차감

◼  1년 미만 재직 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

도 2년차 연차휴가일수(15일)에서 미차감

근로기준법 제60조
(’18.5.29)

고용노동부
근로기준혁신추진팀
(044-202-7549)

육아

휴직자에 

대한 

연차휴가 

확대 

◼ 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

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

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

◼ 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 
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부여

근로기준법 제60조
(’18.5.29)

고용노동부
근로기준혁신추진팀
(044-202-7549)

통상적 경로·방법으로 

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

에 대하여 산재보상

◼  ‘사업주 지배관리 하 출퇴근 중

사고’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

◼  통상적 경로·방법으로 출퇴근 시 발생한 

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

☞(참고)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

취약 노동자 「영세 사업장 보호강화를 

위한 ·산재보험법령 개정안」 입법예고

(10.25~12.3)

산업재해보상보험법,  
시행령

(’18. 1월)

고용노동부
산재보상정책과

(044-202-7714)

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

사회보험료 지원 확대

◼  (지원대상 월 보수) 140만 원 

미만

◼  (신규가입자 지원 비율) 60%

◼  190만 원 미만 

◼  1∼4인 90% 

◼ 5∼9인 80%

고용보험 및  
보험료 징수법

(’18. 1월)

고용노동부
고용보험기획과

(044-202-7350)

최저임금 감액규정  

개정

◼ 최저임금법 제5조(최저임금액) 

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

로 정하는 바에  

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

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

정할 수 있다.

1.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

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

자. 다만, 1년 미만의 기간을 정

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

는 제외한다.

2. 「근로기준법」 제63조제3호에 

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

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

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

◼   최저임금법 제5조(최저임금액) 

②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

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 

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

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

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

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.

     다만,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

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 

근로자는 제외한다.

최저임금법 제5조 및  
시행령 제3조
(’18.3.20.)

고용노동부
근로기준정책과

(044-202-7529)

07 일반공공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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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07 일반공공행정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60세 이상 

고령자

고용

지원금 

지원 기간 

연장 및 

지원 금액 

인상

지원기간 

연장

◼  ’17.12.31 지원기간 종료 ◼  ’20.12.31 지원기간 연장 고용보험법 시행령
(’18. 1월)

고용노동부
고령사회인력정책과
(044-202-7456)

지원금액 

인상

◼  지원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는  

인원 1명당 분기별 18만원

◼  지원 기준고용률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

’20년까지 30만원 

*  (’18년) 24만원 → (’19년) 27만원 → 

(’20년) 30만원

60세 이상  
고령자고용지원금 고시

(’18. 1월)

고용노동부
고령사회인력정책과
(044-202-7456)

장애인 고용 

부담기초액 인상

◼  812,000원 ◼  945,000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고시  
제2017-00호

(’18. 1월)

고용노동부
장애인고용과

(044-202-7484)

장애인 고용 장려금 

지원확대

◼  중증남성 :40만원

◼  경증장애인근속연차별 장려

금 감액

•경증남성: 15~30만원

•경증여성: 20~40만원

◼  6급 장애인 4년간 한시지원

◼  중증남성 : 50만원으로 인상

◼  경증장애인 감액 폐지 

•경증남성 : 30만원

•경증여성 : 40만원

◼  6급 장애인 한시지원 폐지

고용노동부고시 
제2017-00호

(’18. 1월)

고용노동부
장애인고용과

(044-202-7484)

사업개발비 지원대상 

확대

◼  (예비)사회적기 ◼  사회적경제기업50만원 지원으로 확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
(’18. 1월)

고용노동부
사회적기업과

(044-202-7424)

부정수급 형사고발 

기준 강화

◼  부정수급액 300만 원 이상일  

경우 형사고발

◼  부정수급액 관계 없이 형사고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
제40조 

(’18. 1월)

고용노동부
사회적기업과

(044-202-74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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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

기본재산 사용 허용

◼  적립된 기본재산은 해당 사업 

(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)의 

자본금의 50%를 초과하는  

경우 외에는 목적사업에 사용

할 수 없음

◼ 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

인 기금법인이

•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 

노동자까지 복지수혜의 범위를 확대할  

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

20% 범위 내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 

금액을 5년마다 사용 가능 

 

* 하청 및 파견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이  

원청 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% 

이상이 되어야 함

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
46조4항3호
(’18.2.1.)

고용노동부
퇴직연금복지과

(044-202-7559)
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 설

◼  지원대상

•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(공동주택 경비원 

·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 

지원) 

 

* 지원제외: 국가 등 공공부문, 고소득 

(과세소득 5억원 이상) 사업주, 임금체불 

명단 공개 사업주,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

받고 있는 사업주

◼  지원요건

•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

이상 고용, 최저임금 준수, 고용보험 가입, 

노동자 고용 유지

◼  지원금액

•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, 단시간 

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

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
(’18. 1월)

고용노동부
일자리 안정자금 

지원추진단
(044-202-7353)

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

설치비의 지원비율  

인상

◼  시스템 구축비용을 사업주가  

투자한 금액의 25% 한도 내 

지원

◼  지원비율을 50%로 인상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 
시행지침
(’18. 1월)

고용노동부 
고용문화개선정책과
(044-202-7497)

07 일반공공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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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 일반공공행정

고용노동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자영업자 고용보험

가입요건 대폭 완화

◼  창업 후 1년까지 자영업자 고용

보험 가입가능

◼  ’18.1.1. 이후 창업 후 5년까지로 가입

요건 완화

고용보험 및 
보험료 징수법

(’18. 1월)

고용노동부
고용보험기획과

(044-202-7366)

측정·특검 비용지원 

수혜 사업장 확대

◼  측정(1.6만개소)

◼  특검 

(10만명, 10인 미만 사업장)

◼  측정(5만개소)

◼  특검 

(35만명,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)

산업안전보건법
(’17.10.19.)

고용노동부
산업보건과

(04-202-7747)

실업급여 1일 

상한액 인상

◼  1일 5만원(월 30일 기준 최대 

150일 지급)

◼  1일 6만원으로 인상(월 30일 기준 최대 

180일 지급)

☞(참고)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 

e-고용노동뉴스>’18년부터 실업급여  

1일 상한액 6만원

고용보험법 시행령
(’18. 1월)

고용노동부 
고용보험기획과

(044-202-7352)

고용지원실업급여과
(044-202-7374)

고용보험 미적용자 

직업훈련 지원 확대

◼  지원 대상에 미포함 ◼  프리랜서,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 

미적용자 직업훈련 지원 신설

국가인적자원개발
컨소시엄 운영규정

(’18. 1월 예정)

고용노동부
인적자원개발과

(044-202-7321)

장애인 

취업성공

패키지 

수당 확대

청년구직

촉진수당 

지급

◼  없음 ◼  월 30만원, 최대 3개월(90만원) 지급

☞(참고)  비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과 동일

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
매뉴얼

(’16.12월)

고용노동부
장애인고용과

(044-202-7483)

취업성공

수당 지급

확대

◼  최대 100만원(6개월 근속시)) ◼  최대 150만원(12개월 근속시)

• 3개월(30만),6개월(40만),12개월(80만

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
매뉴얼

(’16.12월)

고용노동부
장애인고용과

(044-202-748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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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

인상

◼  시간당 임금단가 6,520원 ◼  7,580원으로 인상

☞(참고)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법령정보> 

훈련,예규고시>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 

대한 융자·지원규정

고용노동부고시 
제2018-00호

(’18. 1월)

고용노동부
장애인고용과

(044-202-7484)

생활안정자금융자 

혼례비 융자한도액 

상향

◼  융자 한도 1,000만원 ◼  융자 한도 1,250만원으로 상향
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

(고용노동부 고시)
(’18.1.1.)

고용노동부
퇴직연금복지과

(044-202-7561)

생애경력설계서비스 

프로그램 다양화

◼  구직자 및 재직자 대상프로그램 

◼  구직자 및 재직자 대상프로그램

◼  재직자의 경우 연령별(40대-50대-60대)

로 세분화·전문화

◼ 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

(워크넷 PC 및 모바일)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
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

관한 법률
(’18. 1월)

고용노동부
고령사회인력정책과
(044-202-7460)

근로시간단축 지원금 

지원 사유 확대

◼ 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

훈련 등 개인사유로 인한 근로 

시간단축으로 임금 감소시  

지원 제외

◼ 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 등  

개인사유로 인한 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 

감소 시 지원에 포함

고용보험법 시행령
(’18. 1월)

고용노동부
고령사회인력정책과
(044-202-7456)

07 일반공공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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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계청

07 일반공공행정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국가통계 

승인마크 

디자인 

개선 및 

활용 확대

국가통계

승인마크 

디자인 

개선

☞(참고)  통계청 홈페이지>새소식>보도자료>국가

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

통계법 시행규칙
(’18. 2월)

통계청
통계조정과

(042-481-2065)

국가통계

승인마크 

활용 확대

◼ 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

서식에 표기

◼ 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 및  보

도자료, 통계간행물, DB 등 통계결과 공

표 시에 표기

☞(참고)  통계청 홈페이지>새소식>보도자료>국가

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

통계법 시행령
(’18. 2월)

통계청
통계조정과

(042-481-2065)

기상청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종합날씨정보사이트 

“날씨누리 (www.

weather.go.kr)” 제공

◼  기상청 홈페이지(www.kma.

go.kr) 한 사이트에서 기상행정

정보 및 날씨정보 제공

◼  www.weather.go.kr 을 통해 종합날씨

정보 제공

• 첫 화면 경량화 및 메뉴 구성 개선하여 

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

• 기존 www.kma.go.kr 은 기상행정정보 

제공

-

기상청
정보통신기술과

(02-2181- 04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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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위원회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광역시 단위 UHD 

방송개시(방송정책국)

◼  지상파 UHD 수도권 본방송 ◼  지상파 UHD 광역권 및 평창·강릉 일원

으로 확대

•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상파UHD로 시청

(’17.12월)

방통위
지상파방송정책과
(02-2110-1426)

해외로밍제도개선

(이용자정책국) 

◼  24시간 요금제 ◼  마지막날 12시간 단위 요금제 신설 (’17.12월)

방통위
이용자보호과

(02-2110-1542)

07 일반공공행정

국민권익위원회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공익

신고자 

보호 강화

공익신고 

대상 분야 

및 법률 

추가

◼  5대 분야

• 건강, 안전, 환경, 소비자이익, 

공정경쟁

 

◼  279개 법률 위반사항

◼  5대 분야 이외에 ‘이에 준하는 공공의  

이익’ 분야 추가

 

◼  284개 법률 위반사항으로 확대

• 채용절차법, 자본시장법, 방산기술보호법, 

방위사업법, 중소기업창업법 추가 

☞(참고)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시행령

☞(참고)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 

보도자료>공익신고자 보복시 최대 3배  

손해배상해야

공익신고자 보호법, 
시행령

(’18.5.1.)

국민권익위원회 
공익심사정책과

(044-200-7754)

공익

신고자 

보호 강화

◼  보호조치 신청기간

• 불이익 조치가 있은 날부터  

3개월

 

◼  구조금 제도

• 보상심의원회 심의·의결 이후

◼  보호조치 신청 기간

•1년으로 연장 

 

◼  긴급 구조금 제도 도입

•보상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 이전 

◼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신설 

☞(참고)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시행령

☞(참고)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 

보도자료>공익신고자 보복시 최대 3배  

손해배상해야

통계법 시행령
(’18. 2월)

통계청
통계조정과

(042-481-206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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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초등학교 방과 후  

돌봄교실 과일간식  

지원

◼ 빵, 과자 등패스트푸드위주 간식 

 

◼ 간식비는 보호자 부담

◼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과일·과채, 농산물 

표준규격 상(上)품 이상(학생 1인당 1회 

150g, 주 1회, 연간 30회 공급 예정)

◼  과일 간식비는 100% 정부 지원(국비 

50%, 지방비 50)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소식> 

보도자료>과일간식 공급

식생활 교육지원법 
(’18.5월 예정)

농림축산식품부
원예경영과

(044-201-2254)

농지보전부담금 

감면대상 신설
신 설

감면대상
농업
진흥

지역 안

농업
진흥

지역 밖

마을공동 운영 농산 
어촌 체험시설

100 100

농어업인이 설치하는 
농어촌형 태양광 시설

0 50

「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
관한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
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 
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
(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)

0 50

 

☞(참고)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> 뉴스·일

정 > 법령정보 > 훈령·예규·고시 > 게시번

호797번 (공고 제2017-24호)

농지법 시행령
(’18. 2월)

농림축산식품부
농지과

(044-201-1732)

외식 창업·경영 역량 

강화 지원

◼  창업 인큐베이팅 1개소, 참가자

부담 50%, 이용 기간 4주

◼  인큐베이팅 시설 확대 (5개소), 참가자 

부담 축소(30%), 이용기간 확대(최대 3

개월)

◼ 외식경영주 대상 경영역량 강화교육 지원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

자료>청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공모

농림사업시행지침
(’18.1월)

농림축산식품부
외식산업진흥과

(044-201-2154)

농업법인 청년 

취업 지원
신 설

◼  농업법인이 만18세~39세이하 미취업 청

년을 단기 채용시, 1인당 월100만원 한

도, 최대 6개월 간 인건비 지원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

자료>농업법인 청년 취업지원 

-
(’18.1월)

농림축산식품부
경영인력과

(044-201-1534)

농림축산식품부

08 농림·해양·수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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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청년농업인 영농정착 

지원
신 설

◼  만 40세 미만,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

농업인을 선발, 영농 초기 생활·경영안정 

자금을  지급(월 최대 100만원)

◼  초기 투자 부담 없이, 영농 전과정을 본

인 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영실습 임대시

설 지원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소식> 

보도자료>청년농업인육성대책

-
(’18.1월)

농림축산식품부
경영인력과

(044-201-1532)

논 타작물 재배 지원 신 설

◼  논에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/ha 

지원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 

보도자료>쌀 생산조정제

쌀 생산조정제 시행
(’18.1월)

농림축산식품부 
식량산업과

(044-201-1832)

친환경농업직불금 

지급단가 인상 및 

유기지속직불금 

지급기한 폐지

◼ 인증종류별 차등지급

◼ 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(3년) 

제한

◼  인증종류별·품목별 지급단가 차등 인상

• 논 10만원, 밭(채소·특작·기타) 10만원,  

밭(과수) 20만원 인상

◼ 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(3년) 폐지로  

계속지급 가능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사업시행지침>

친환경농업직불 

친환경농업직불사업
시행지침
(’18.1월)

농림축산식품부 
친환경농업과

(044-201-2432)

가금 밀집지역 

축산개편 사업

◼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

• (가금) 보조30%, 융자50,  

자담20

◼  가금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 

축사 신축시 지원

•보조 40%, 지방비 40, 자담 20  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사업시행지침

서>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

-
(’18.1월)

농림축산식품부 
축산경영과

(044-201-2336)

농림축산식품부

08 농림·해양·수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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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

첫 농지취득 지원

◼  농지 취득을 원하는 농업인에게 

35천원/3.3㎡ 한도내 지원

◼ 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통해 55세이하의 

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업인에게 3.3㎡ 

당 45천원 지원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 

보도자료>맞춤형농지지원사업

맞춤형농지지원사업
시행지침
(’18.1월)

농림축산식품부
농지과

(044-201-1737)

농식품 벤처·창업 

인턴제 실시
신 설

◼  농식품 벤처·창업 청년인턴 선발·지원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소식> 

보도자료>농식품 벤처·창업 인턴제 실시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
기본법

(’18.3월)

농림축산식품부
과학기술정책과

(044-201-2460)

사고·질병으로 

영농활동이 곤란한  

농업인에게 영농 

도우미 지원 확대

◼  영농도우미 단가 : 6만원 

◼  3일이상 교육 참여시 지원

◼  단가 : 7만원 

◼ 2일 이상 교육 참여시 지원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 

보도자료>영농도우미 지원 확대

-
(’18.1월)

농림축산식품부
농촌복지여성과

(044-201-1574)

축산차량 

무선인식장치(GPS) 

등록대상 확대 

◼  가축·원유·알·동물약품·사료·

조사료·가축분뇨·퇴비·왕겨· 

쌀겨·톱밥·깔짚을 운반하거나  

진료·예방접종·인공수정· 

컨설팅·시료채취·방역·기계 

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

출입하는 차량

◼  난좌,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(사료)  

운반, 가금 출하 상·하차 인력수송, 가축

사육시설의 운영·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을 

축산차량 등록대상에 추가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국민소통> 

법령정보>가축전염병예방법 

가축전염병 예방법
(’18.7월)

농림축산식품부
구제역방역과

(044-201-2542)

농작물재해보험 

대상품목 및 

보장범위 확대

◼  53개 품목 

◼  종합위험 보장방식 사업범위 : 

사과·떫은감(30개 시·군)

 

◼ 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할인

◼  57개(메밀, 브로콜리, 양송이, 새송이 버

섯 추가)

◼  사과, 떫은감 종합위험보장방식 사업범위 

전국으로 확대 

◼ 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5% 

추가할인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 

보도자료>농작물재해보험사업 대상품목 

및 보장범위 확대

-
(’18.2월)

농림축산식품부
재해보험정책과

(044-201-1728)

농림축산식품부

08 농림·해양·수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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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농지연금, 맞춤형 

신규 상품 출시

◼  종신형

◼  기간형

◼  인출형(종신형 신규상품)

◼  경영이양형(기간형 신규상품) 출시

☞(참고)  농지연금포탈(www.fplove.or.kr)

한국농어촌공사 및 
농지관리기금법

(’17.11.14 개정)

농림축산식품부
농지과

(044-201-1742)

농지의 타용도 

일시사용 신고제 도입

◼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◼  농지 훼손이 미미하고, 농한기 등에 단기

간 사용하는 썰매장, 마을축제장 등은 타

용도 일시사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국민소통> 

법령정보>농지법시행령

농지법 시행령
(’18.5월)

농림축산식품부
농지과

(044-201-1739)

여성농업인(배우자) 

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

개선

◼  공동경영주 등록 시 경영주의 

동의 필요

◼  공동경영주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 

경영여부를 표기 하도록 개선

☞(참고)  농식품부홈페이지>국민소통>법령정보>

행정·입법예고

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
(’18.1월 예정)

농림축산식품부
농촌복지여성과

(044-201-1580)

육묘업 등록제 시행 

및 유통 묘 품질표시 

의무화

신 설

◼  육묘업 등록제 : 일정한 시설+16시간  

이상의 육묘교육과정 이수 후 등록 신청

◼ 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: 묘 판매 시  

용기나 포장에 “작물명, 품종명, 파종일, 

생산자명, 육묘업 등록번호”를 표시 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국민소통> 

법령정보>종자산업법 시행령

종자산업법 시행령
(’17.12.28)

농림축산식품부
종자생명산업과

(044-201-2479)

해외농업·산림자원 

개발계획 신고제 개선
신 설

◼ 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

에 신고수리 여부 통지 

*  단,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

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, 신

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정보광장> 

법령정보>해외농업·산림자원개발협력법

해외농업·산림자원 
개발협력법 
(’18.1월)

농림축산식품부
국제협력총괄과

(044-201-2040)
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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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중소 식품기업에 

보증보험으로 

국산 농축산물 

구매 지원

신 설

◼  중소 식품기업 대상 국산 농축산물 구매 

시 신용보증(최대 5천만원) 및 보험료 지

원(50%) 

 

*  수출바우처 사업 미선정자는 기존 8개 

사업에 대해 개별 신청 가능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소식> 

보도자료>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

지원제도 도입

식품산업 진흥법
(’18.3월)

농림축산식품부
식품산업정책과

(044-201-2120)

농식품 수출업체 

맞춤형 수출지원제도 

도입

◼  각 사업별로 지원신청 및 사업

자 선정

◼ 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하

고, 수출바우처 8개 대상사업을 지원한도 

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소식> 

보도자료>농식품 벤처·창업 인턴제 실시

-
(’18.1월)

농림축산식품부
수출진흥과

(044-201-2176)

반려동물 관련 영업 

추가 신설 및 

동물생산업 허가제 

전환

◼  동물생산업·판매업·수입업·

장묘업 

◼  동물생산업 신고제

◼  미신고·미등록시 100만원이하  

벌금

◼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

(동물전시업·위탁관리업·미용업·운송업) 

◼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

◼ 미허가·미등록시 500만원이하 벌금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소식> 

보도자료>동물보호법 

동물보호법
(’18.3.22)

농림축산식품부
축산환경복지과

(044-201-2362)

식품명인의 지정 평가

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

◼  (지정 평가 기준) 전통성, 정통

성, 경력 및 활동상황, 보호가치

◼  식품명인 지정 추천 적합성 검토 

및 사후관리 위임 규정 부재

◼  (지정평가기준) 산업성, 윤리성 추가 

◼  농촌진흥청에 위임하는 규정 제정 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국민소통>법령

정보>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
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
(’18.1월)

농림축산식품부
식품산업진흥과

(044-201-2134)
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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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농축산 자재 기술 

개발 및 농식품 안전성 

확보를 위한 관련 

분야 R&D 확대

신 설

◼  친환경적인 농자재 개발 신규 지원 

(’18년 10억원)

◼ 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 

신규 지원(’18년 34억원)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농림사업안내

서비스>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

농림축산식품연구
개발사업 시행지침

(’18.1월)

농림축산식품부
과학기술정책과

(044-201-2457)

농촌형 교통모델 

사업 확대·개편

◼  연간 17~18개소

◼  지자체 자율성 및 권한 제한적

◼  전 군지역(82개)으로 확대

◼  이용요금 등 지자체 자율선정 추진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사업시행지침

서>농촌형 교통모델사업

-
(’18.1월)

농림축산식품부
농촌정책과

(044-201-1518)

농림축산식품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해양수산 창업기업에 

대한 지원 확대

◼  선택사항 ◼  창업기업에 신규과제의 40% 이상  

의무할당

◼  해양수산 창업·투자 전담기관 지정 및 

운영

해양수산부
해양정책과

(044-200-5235)
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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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항만 예선제도 개선

◼  부두여건에 따른 등록 제한  

규정 부재

◼  운용선령 부재

◼  예선운영협의회 예선배정 방법  

결정 

 

 

◼  적정 예선 척수 관리 수단 부재 

 

◼  운용선령 부재

◼  예선 정계지가 부족할 경우 등록 거부 

가능

◼  노후 선박은 자동 퇴출되도록 장치 마련 

(공포 후 3년 경과한 날(’20.11.1)부터 

시행)

 

◼  업체가 자율적으로 예선배정방법을 선택

(다만, 업체간 공동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

사전에 관계자에게 공표 

 

◼  항만별 적정 예선 척수를 산출하고, 그에 

따른 등록제한이나 조건 부여 

◼  예선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, 그 

결과에 따라 우대 또는 불이익 조치 가능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
등에 관한 법률

(’18. 5월)

해양수산부
항만운영과

(044-200-5772)

선박 출입, 화물 

반출입 등 항만민원

신고 업무가 간소화

됩니다.

◼  항만운영정보시스템 개별 운영

(3개청, 4개 PA)

◼  해수부 내 통합센터 운영(전국 단일 헬프

데스크 등)으로 민원창구 단일화 및 신고

업무 간소화
통합 Port-MIS 운영 개시

(’18. 1. 29.)

해양수산부
항만운영과

(044-200-6211)

수산직불금 

지원단가 인상

◼  55만원 지원 ◼  60만원 지원으로 확대

☞(참고)  해양수산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

>수산직불금 지원단가 5만원 인상

-
(’18.1.1)

해양수산부
소득복지과

(044-200-5463)
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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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어업도우미

◼  7만원 지원

◼  자부담 30%

◼  10만원으로 지원금액 확대

◼  자부담 비율을 20%로 소폭 인하

☞(참고)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소식바다>보도자료

>해운산업 재건, 우리바다 되살리기 등  

해수부 소관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

(’18.1.1)

지자체

수산경영인 육성사업

(융자) 지원한도 상향

◼  단계별(누계)

• 어업인후계자 1억원

• 전업경영인 2억원

•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 

◼  선정 단계별 융자 지원액(누계) 상향

• 어업인 후계자 2억원(증 1억원)

• 전업경영인 2.5억원(증 0.5억원)

•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(전년과 동일)

(’18.1.1)

해양수산부
소득복지과

(044-200-5463)

친환경선박 전환 

보조금 지원

◼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외항화물운송사업

자가 선령 20년 이상의 국적선을 해체  

또는 매각하고,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 

건조하는 경우 신조선가의 약 10%의  

보조금 지원

해운법
(’18. 1월)

해양수산부
해운정책과

(044-200-5715)

해양수산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나무의사 자격제도 

도입

◼  민간자격(수목보호기술자) 또는 

유사자격 보유 기술자(식물보호

기사, 산업기사)가 나무병원을 

설립하여 수목진료 실시

◼  국가자격(나무의사 등)을 갖춘 기술자만 

나무병원 설립 및 수목진료 가능

☞(참고)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>산림보호법

산림보호법
(’18.6.28)

산림청
산림병해충방제과
(042-481-4076)
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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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산림레포츠시설 내  

건축물의 시설기준  

개선

신 설

◼  산림레포츠시설 내 매점, 휴게음식점,  

임산물판매장 설치 

◼ 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  

시설의 규모 제한

•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 

5,000㎡ 이하까지 허용

•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㎡ 이하까지 

허용, 다만 휴게음식점은 연면적은 200㎡ 

이하로 한정

•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 

☞(참고)  산림청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 

입법예고>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 

시행령 개정안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
법률 시행령
(’17.12. 29)

산림청
산림휴양등산과

(042-481-4106)

산림보호구역 내 

사설수목장림 

설치면적 확대

◼  3만㎡ 미만 ◼  10만㎡ 미만 

☞(참고)  산림청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 

입법예고>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

산림보호법 시행령
(’18.1월)

산림청
산림환경보호과

(042-481-4246)

산림보호구역의  

지정해제가 가능한  

시설 범위 명확화

신 설

◼  학교시설 :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와 「초·중

등교육법」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

에 규정된 학교시설 

◼  농로시설 :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2조제

1항 농어촌도로 및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

라 설치된 도로 

◼  산업시설 :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

률」 제2조의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·

일반산업단지·도시첨단산업단지와 「방

위사업법」 제3조의 방위산업 및 「항공

우주산업개발촉진법」 제2조의 항공우주

산업 시설 

◼  군사시설 :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

법률」 제2조의 국방·군사시 

☞(참고)  산림청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 

입법예고>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

산림보호법 시행령
(’18.6.28)

산림청
산림환경보호과

(042-481-4246)

산림청

08 농림·해양·수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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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

추진체계 개선
신 설

◼  임산물 저장·건조·가공시설에 필요한  

운반장비·기자재 지원

◼  보조사업 신청을 위한 백두대간보호지역 

거주기간(3년) 설정

☞(참고)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농림축산식품

사업시행지침

농림축산식품사업
시행지침
(’18.1월)

산림청
백두대간보전팀

(042-481-8815)

귀산촌인 창업자금 

확대 및 정책지원 강화

◼  융자총규모

• 240억원

◼  융자한도

• 정착지원 50백만원

◼  융자총규모

• 340억원

◼  융자한도

•정착지원 75백만원(목조주택 100백만원)

☞(참고) 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알림마당> 

공지사항>2018년 귀산촌인 창업자금 

지원 안내

산림사업종합자금 
집행지침
(’18.1월)

산림청
사유림경영소득과
(042-481-4191)

임업인경영자금

(융자금) 신설
신 설

◼  자금용도 : 임업인 경영비 지원

• 산림경영, 임산물의 생산·이용·가공·유통 

등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경영비

◼  융자조건 : 금리 2.5% 또는 변동금리,  

융자기간 2년, 한도 1천만원 

☞(참고) 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알림마당

>공지사항>2018년 임업인경영자금 지

원 안내

산림사업종합자금 
집행지침
(’18.1월)

산림청
사유림경영소득과
(042-481-4191)

산림청

08 농림·해양·수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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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산지관리법 상의  

신고 등 수리 간주제  

도입

신 설

◼  산지에서의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 

대하여 일정기간 이내 처리결과 또는 지연

사유를 신고자에게 미통보시 신고가 수리

된 것으로 간주

☞(참고)  산림청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입

법예고>산지관리법 개정안

산지관리법 
(’18.6월 예정)

산림청
산지정책과

(042-481-4141)

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

등 우선구매 의무화

◼  목재제품명인이 만든 목재제품 

등에 한하여 우선구매 가능

◼ 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

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

결하려는 경우 국산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

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여야 함 

☞(참고)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>목재의 지속 

가능한 이용한 관한 법률

목재의 지속가능한  
이용에 관한 법률

(’18.5.29)

산림청 
목재산업과

(042-481-4204)

산림청

08 농림·해양·수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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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 국토개발

국토교통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빈집 및 소규모주택 

정비에 관한 특례법 

시행

◼ 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 

활성화 지원

☞(참고)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 

법령정보>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 

관한 특례법

빈집 및 소규모주택 
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

(’18. 2월)

국토교통부
주택정비과

(044-201-3387)

항공사진 

해상도 

25cm급 

전국공개 

확대

항공사진 

공개지역 

확대

◼  일부지역 ◼  공개대상 25cm급 공개지역 국가보안 

기관 통보 일부지역에서 전국확대

☞(참고)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 

법령정보>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국가공간

정보 보안관리규정(’17.12월말 게제예정)

국토교통부 
국가공간정보 
보안관리규정 
(’17. 12월)

국토교통부
국토정보정책과

(044-201-3462)

국제행사 

지역은

25cm보다 

정밀한

항공사진 

제공판매

◼  제공판매 불가 ◼ 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, 행사기간 동안 

제공판매

☞(참고)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 

법령정보>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 

관한 특례법

국토교통부 
국가공간정보 
보안관리규정 
(’17. 12월)

국토교통부
국토정보정책과

(044-201-3462)

조정금 분할 납부 

기준 완화

◼ 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

경우 분할 납부 기한 및 납부 횟

수: 6개월, 3회 이내

◼ 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
납부기한 및 납부 횟수 : 1년 이내, 4회  
이내

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
시행령 제13조 제1항

(’17. 10월)

지적재조사기획단
사업총괄과

(044-201-465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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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1인 영세 소상공인 

고용보험료

◼  전액 본인부담 ◼  월 고용보험료의 30% 지원

☞(참고)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

자료>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

험료를 지원합니다

소상공인 보호 및 
지원에 관한 법률

(’18. 1. 1)

중소벤처기업부
소상공인정책과

(042-481-4361)

정책자금 제조현장 

스마트화자금 신설
신 설

◼ 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

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금 신설

☞(참고)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>알림소식> 

법령정보>공고>중소기업 정책자금  

융자계획

’18년 중소벤처기업부  
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 

융자계획 
(’17.12월)

중소벤처기업부 
기업금융과

(042-481-0000)

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

공제금 수급권 강화

◼  공제금수급계좌 없음 ◼  공제금수급계좌를 통해 가입자의 공제금

이 채권자의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
중소기업협동조합법

(’17. 12월)

동법시행령
(‘18.6월)

중소벤처기업부 
소상공인지원과

(042-481-3952)

지역특화(주력)

산업육성사업 지원 

대상 산업

◼  제조업 중심의 63개 산업 

◼  지역기업에 일반적인 기술개발 

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제공

◼  지역주력산업을 48개로 조정하고, 이중 

융복합 산업을 35개로 비중 확대

◼  지역 중추기업 육성을 위해 ‘지역스타기

업’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여, 전담 

PM의 매칭에서부터 사업화를 종합지원

☞(참고) 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

도자료>14개 시·도 지역주력산업 개편

방안 확정 

중소벤처기업부
지역기업육성과

(’17. 12월)

중소벤처기업부

10 산업·에너지·자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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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산업·에너지·자원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중소기업 R&D 수요자 

친화적 선진화

◼  모집시기 연초 집중

◼  과제중단 불가, 최종평가 2가지

◼  모집시기 분산·확대

◼  과제중단제, 최종평가 유예제 도입

☞(참고) 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>알림소식>보도

자료>중소기업 R&D 혁신방안 발표(예정)

중소기업기술개발 
지원사업 관리지침

(’18. 上)

중소벤처기업부 
기술개발과

(042-481-4404)

소상공인

사이버평생교육원

◼  모바일환경 제공불가 ◼  모바일환경 제공 가능

-

중소벤처부
소상공인지원과

(042-481-4528)

중소벤처기업부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검사대상기기 사고의 

통보 및 조사

◼   검사대상기기 사고 시 검사대상 기기 

설치가가 사고 내용을 한국에너지공단에  

통보하고, 공단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 

위하여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

수 있다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
(2018. 5. 1)

산업통상자원부
에너지수요관리과 
(044-203-5383)

산업통상자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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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모든 어린이 활동

공간에 환경안전관리

기준 적용

◼  ’09년 이전에 설립된 소규모 사

립 어린이집, 유치원 적용 제외

◼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으로 확대

☞(참고)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>법령> 

환경보건법(2016.1.27. 공포)

환경보건법
(’18. 1. 1)

환경부
환경보건정책과

(044-201-6754)

자동차 

배출가스 

부품 

결함시 

차량 교체·

환불·

재매입 

조치명령 

및 

과징금 부

과율과 

상한액 

상향

교체·환불·

재매입 

기준

◼  부품교체만 가능 ◼ 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

기 판매된 경우 부품교체 외에도 차량의 

교체·환불·재매입이 가능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(’17.12.28)

환경부
교통환경과

(044-201-6924)

과징금 

부과율 및 

상한액 

상향

◼  부과율 매출액 3%, 상한액

100억

◼  부과율 매출액의 5%, 상한액 500억

• 부정인증에 대한 기준 마련 및 배출가스  

증감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 등 기준 세분화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(’17.12.28)

환경부
교통환경과

(044-201-6924)

환경오염시설의  

통합관리 대상업종  

확대

◼  17년도 업종(발전·증기·폐기물

처리업) 시행

◼  18년도 적용 업종(철강·비철·유기화학)

추가 시행

☞(참고)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홈페이지 

(http://ieps.nier.go.kr)

환경오염시설의  
통합관리에 관한  

법률 시행령
(’17~’21년까지 

단계적 시행)

환경부 
통합허가제도과

(044-201-6716)

유해화학물질 

통신판매시 본인 

인증 후 판매

◼  없음 ◼ 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

자의 실명·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거친 

후 판매하여야 함

☞(참고)  환경부홈페이지>법령·정책>환경법령

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
(’17.12월)

환경부
화학안전과

(044-201-6832)

환경부

11 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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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환경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시약 판매시 고지의무 

신설 및 시약판매업 

신고 의무화

◼  없음 ◼  유해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용· 

연구용·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

하는 자는 시약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 

하며,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

신고를 하여야 함

◼  유해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

할 경우에는 ① 시험용·연구용·검사용  

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, 

②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

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함

• 고지 방법은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서면

으로 고지하고, 판매장 입구나 인터넷 홈페

이지에 추가적으로 게재하여야 함

☞(참고)  환경부홈페이지>법령·정책>환경법령

화학물질관리법
시행규칙

(’17.12월)

환경부
화학안전과

(044-201-6832)

유해화학물질 

취급시설 가동 중단 

신고 의무화

◼  없음 ◼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일정 기간* 이

상 가동중간하려는 경우에는 휴·폐업신고

와 동일하게 10일 전에 신고하여야 함 

 

*  6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

신고하도록 입법예고 중

☞(참고) 환경부홈페이지>법령·정책>환경법령

화학물질관리법
시행규칙

(’17.12월)

환경부
화학안전과

(044-201-6832)

저공해자동차 표지 

발급 간소화

◼ 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제출 ◼  증명서 제출 불필요, 전산으로 확인

☞(참고) 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

(http://hybridbonus.or.kr)

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
관한 규정
(’18. 1. 1)

환경부 
청정대기기획과

(044-201-6885)

하이브리드 자동차 

구매 보조금 인하

◼  100만원 지원 ◼  50만원 지원으로 축소

☞(참고)  환경부 홈페이지>알림/홍보>보도·해명 

자료>(참고) 지속가능한 사람·자연 중심  

예산,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안  

편성

2018년도 하이브리드
자동차 구매보조금 
지원사업 보조금 
업무처리지침
(’18. 1. 1)

환경부
청정대기기획과

(044-201-6887)

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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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환경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

작성, 공유

◼  부재 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·제공 의무화

☞(참고)  국가법령정보센터>법령>폐기물관리법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(’18. 4월)

환경부
폐자원관리과

(044-201-7367)

자원순환 

성과관리제도 시행

◼  없음 ◼ 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별로 자원순환  

목표 설정, 실적 점검 및 평가

☞(참고)  환경부 홈페이지>알림·홍보>보도·해명> 

매립·소각 부담금, 자원순환 성과관리  

시행

자원순환기본법
(’18. 1월)

환경부
자원순환정책과

(044-201-7354)

순환자원 인정제도 

시행

◼  없음 ◼  사업장별 신청을 받아 환경성, 경제성 등 

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

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

☞(참고)  환경부 홈페이지>알림·홍보>보도·해명> 

매립·소각 부담금, 자원순환 성과관리  

시행

자원순환기본법
(’18. 1월)

환경부
자원순환정책과

(044-201-7347)

매립·소각 처분

부담금 도입

◼  없음 ◼ 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매립·소

각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

한 재활용되도록 유도

☞(참고)  환경부 홈페이지>알림·홍보>보도·해명> 

매립·소각 부담금, 자원순환 성과관리  

시행

자원순환기본법
(’18. 1월)

환경부
자원순환정책과

(044-201-7347)

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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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환경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온실가스 

통계관리 

및 배출권

거래제 

환경부로 

일원화

온실가스 

통계관리

◼  국무조정실 ◼  환경부(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이관) 녹색성장법 시행령
(’18. 1. 1)

환경부
신기후체제대응팀
(044-201-6960)

배출권

거래제

◼  기재부 총괄, 부문별 관장부처  

집행

◼  환경부 총괄·집행 일원화

• 외부사업은 부문별 관장부처 체계를 유지

하여 감축사업 활성화 유도 

 

※  기재부·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‘배출권

거래제 협의체’  참여를 통해 제도 운영 

내실화

☞(참고) )환경부홈페이지>법령·정책>환경법령

배출권거래법 시행령
(’18. 1. 1)

환경부
신기후체제대응팀
(044-201-6960)

실내공기질 관리항목 

변경

◼  유지기준 : 미세먼지(PM10),  

이산화탄소, 폼알데하이드,  

총부유세균, 일산화탄소

◼  권고기준 : 이산화질소, 라돈,  

총휘발성유기화합물, 석면, 오존

◼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중 석면, 오존이  

미세먼지(PM2.5), 곰팡이로 변경 

 

☞(참고)  환경부 홈페이지>알림/홍보>뉴스·공지>

보도·해명자료>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

시행...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

실내공기질 관리법
(’18. 1월)

환경부 
생활환경과

(044-201-6797)

탄소포인트제 

신규참여가구 인센티브 

산정시기 조정

◼  가입일 다음 반기부터 인센티브 

산정 시작

◼  가입일 다음 월부터 인센티브 산정 시작
탄소포인트제 운영에 

관한 규정(고시)
(’18. 6월)

환경부
환경경제통계과

(044-201-6673)

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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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환경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해양환경 오염사고 

예방을 위한 제도적 

장치 강화

◼  임의 ◼  선박·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 

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 지정  

의무화

☞(참고)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소식바다> 

보도자료>선박입출항법, 선박투자회사법, 

선박안전법 등 해수부 법률 9건, 국회통과

해양환경관리법 및 동법  
시행령 시행규칙

(’18. 6월)

해양수산부
해양환경정책과

(044-200-5289)
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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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문화재

문화재청

구  분 종  전 달라지는 내용
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
관계 부서

천연기념물로 지정된 

종의 수입·반입 신고 

의무화

◼  관련 규정 없음 ◼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(種)을  

국외로부터 수입·반입하는 경우에는  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

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

 

※  2017년 11. 28일 공포 

(시행일 : 2018. 5. 29.)

문화재보호법
(’18.5.29.)

문화재청
천연기념물과

(042-481-4983)




